
20-14

조
세
재
정
정
책
과 
기
업
의 
고
용
조
정
에 
관
한 
연
구
‥

청
년
고
용
  
임
금
보
조
금
과
  
세
액
공
제
를
  
중
심
으
로

연구보고서 20-14

2020. 12

김문정     오종현     조원기

조세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2020. 12

김문정·오종현·조원기 





서  언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과업이 정부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제도 및 조세재정 

정책 측면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상품·

서비스 시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노동문제와 고

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부예

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만 예산을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변화라는 구조적인 흐름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부예산으로 전

복시키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용정

책을 설계할 때에 기업별로 서로 다른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

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보통 고용정책이 집행될 때 기업이 순수하게 창

출한 고용량과 정책 없이도 창출했을 고용량이 존재할 수 있다. 편의상 후

자를 사중손실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때 고용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 

사중손실 비중이 순고용창출 비중보다 더 클 수 있다. 만약 고용창출 목적

으로 집행된 정부예산이 순고용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정책을 설

계할 때 고용조정비용에 따라 기업별 차등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에서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기존의 학술 및 정책 연구에

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만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본 

주제를 연구하였다. 먼저, 노동조정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표나 노동조

정에 관한 정형적 사실을 검토하였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고용조정

비용이 존재할 때 기업의 최적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셋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할 때 정



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문정 부연구위원과 오종현 연구위원, 고려대

의 조원기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본원의 고창수 부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의 

홍성훈 교수,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은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셨다. 또한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심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던 

원내 연구위원과 외부 평가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

을 밝혀 둔다. 또한,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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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의식

최근 청년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예산지원 및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규모가 큰 기업에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때, 결과적으로 일부 규모가 

큰 기업에 조세지출 지원 및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책의 효과성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려하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은 노동조정비용의 존재이다. 노동조정

이란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보통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가 경기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연동되는지 혹은 노동조정과 관련된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

정비용이 존재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역시 외생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노동조정 행위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기업 특질별로 정책 

참여를 통하여 감수해야 할 노동조정비용의 크기가 다르다면, 노동조정비용

이 낮은 기업일수록 고용증대 정책에 쉽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하더라도 그 고용이 정책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유발된 고용 증가분이 아니라 낮은 노동조정비용에 따라 단순히 

정책에 탄력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규모가 

충분히 큰 기업의 경우 고용하려던 채용인원 규모가 클 수 있고, 특정 시점

에 채용인원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조정하는 것 역시 용이할 

수 있다. 요건주의 방식으로 정책이 운용될 때 정부는 고용을 증대한 만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당 기업의 순고용 증가분이 명목상 보고되는 

고용 증가분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증가분(전체 고용 증가분에서 순고용 증



가분을 제외한 부분) 관련 정책 지원금액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청년의 고용장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고용장려 정책 지원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정

비용이나 기업의 규모별로 고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검토

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재정정책 외에도 청

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정책이 2017년 이후 도입 혹은 확대 

운용되었다. 청년을 위한 주택 및 기숙사 공급정책,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

무제, 실업급여일수의 청년 대상 수급일수 확대, 근로장려세제의 연령 제한 

제외 등의 정책 역시 유사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의 효과를 단독적으로 검토하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청년의 

경제활동을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이후부

터 2019년까지의 청년 경제활동지표가 그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인 것이 이

러한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상당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인 데다 예산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하반기 도입 당시의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2018년 6월

부터는 요건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 지원기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성장 유망업종 산업에서 전 산업 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

원금액도 다른 장려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3년간이라는 지원기간이 존

재하며, 채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청년추가고

용장려금에 대한 쏠림현상 및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 등이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

모별로 상이한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가

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분석 결과 요약 

제Ⅲ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에 대한 정형적 사실을 구

축하고, 청년고용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적자원(HR)

관리부서의 존재 여부와 청년들의 비자발적 이직 확률을 고려한다.1) 전자가 

한 단위 고용조정비용에 대한 영향요인이라면, 후자는 총고용조정비용에 영

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두 개의 노동유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의 최적고용량 문제를 검토한다. 모형에서는 단위당 고용조정비용이 존

재하고 노동유형별로 상이한 이직 확률이 존재함을 상정한다. 분석 결과, 상

당히 일반적인 함수가정하에서 특정 노동유형에 대한 임금보조금이 존재할 

때,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유형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대할 수 있음

을 보였다. 또한 (30인 이상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증대하는 경

우에만 임금지원을 제공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고

용요건을 추가한 모형도 검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증거를 제

시하고자 한다. 정량분석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 및 노동조정비용 수준에 따

라 고용장려 정책에 지원한 확률(정책지원 결정)과 고용장려 정책 수혜기업

의 순고용효과(고용효과 분석)를 추정한다. 정책지원 결정 분석에서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청년추가고용금에 지원한 확률이 높고, 지원인원이 

많으며, 더 빠른 시일 내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앞서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조정비용과 관련된 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 HR관리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예상한 대

로 추가 고용장려금 정책 지원의 확률을 높이지만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

은 정책 지원 확률에 대하여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 지표에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1)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할 때 보통 노동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발적 이직

이라는 노동공급적 측면 역시 고려한다. 이는 사업체 본연의 고용조정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발적 이직률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외생적 환경’으로 간

주되어 고용조정비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확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높은 노동조정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청년을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기업일수록 추가고용장려금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노동조정비용 지표(종합비용지표)

는 HR관리부서가 존재할수록,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이 낮을수록, 기존 

청년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그 지표 수준이 높아지도록 정의되었다. 

분석 결과, 종합비용지표가 높을수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확률이 낮

고, 지원인원도 적으며, 더 늦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등 저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Ⅵ장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확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기업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해당 제도 변화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 제도를 통해 발생한 

조세지출 중에는 동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들이 사후적

으로 동 제도를 통해 세부담만 낮춘 사중손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기업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고용 증가시점과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현재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이 현재 시점부터 발생하더

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차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차는 당장의 비용발생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는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더라도 세제혜택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상대적·절대적 고용 증가분을 고려할 것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은 최소고용인원이 1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100인 

이상의 정책수혜 기업 중에는 고용인원이 4천명이 넘는 기업도 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3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고 애초 계

획했던 채용계획 차원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액공

제의 경우, 최소 고용인원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 수준은 크되 고용조정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예산 및 조세지출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적·절대적 고

용 증가분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 고

용인원 규모 대비 10% 증가한 절대 인원의 수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소기

업의 경우에는 절대인원 기준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기업규모가 큰 경우 

상대적 고용 증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효과성 증대방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급시기도 실제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이후이라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

한 고용증대 유인이 상당히 한정적일 수 있다. 물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와 관련된 정책지원 결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

는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확

인한 수준의 고용효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출 정책 자체 본연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제도만으로는 큰 고용증대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고용을 장려하는 세제와 재정정책이 가능

한 유사한 정책설계 틀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

안한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시점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이윤이 충분히 높을 경우 세제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예상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

2) 부차적으로 비용이나 매출을 성실신고하는 유인 역시 제공할 수도 있다. 



다. 유사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정책설계 정합성 제고 

청년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설계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시

점 ‘피보험자 수’를 고려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준 시점 ‘상시근

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

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수치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도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

로 고용유지 조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청

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건은 존재하지만 일인당 

지원금액이 동일하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

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인당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전술한 두 번째 제안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책 조건을 서로 일치시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

혜받은 기업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도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이상적인 경우, 현재 각 정책의 지원 수준을 줄이면서도 더 큰 정책효과

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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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도입 

실업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고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 및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 저자들은 주어

진 예산하에서 효과적으로 고용장려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

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노동조정비용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저자들이 정의하는 ‘기업의 노

동조정’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노동조정이란 제도의 

변화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근로자 규모·근로시간·고용형태 

등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구성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현실

에서 기업은 고용의 규모나 고용형태별 비중 등을 그대로 두면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영입하여 근로자 집

단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구성 변경으로 노동조정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

이터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근로자 구성 변경 대신 근로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을 검토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본고에서 

저자들은 ‘노동조정’과 ‘고용조정’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렇다면 고용장려 목적의 조세 및 재정 정책에서 기업들의 노동조정비용

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집단은 본래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

래 정책 대상이 아니었던 집단이 최종적 정책수혜자가 되어 사중손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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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책의 조준집단(target group)이 비조준집단에 비해 

노동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이 경우, 조준집단

의 기업은 자신의 높은 노동조정비용 때문에 고용장려 정책의 수혜 수준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해당 정책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고용장려 정

책에 책정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애초에 정책에서 조준하였던 집단이 아닌 다른 –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 집
단에서 주로 정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쉽게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신청기업의 고용효과는 상당 부분 사중손실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고용장려 목적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설계할 때에 기업의 노

동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다양한 분석방법론

을 활용한다. 먼저, 기업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노동조정에 관한 정

형적 사실을 구축한다(제Ⅱ장). 기업의 노동조정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그

러한 노동조정 수준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실

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안하고, 

제안된 요인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동조정 수준이나 비율에 영향을 주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자가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와 관련된 인사관리비용’으

로 다소 좁게 정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사업주는 채용근

로자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라는 가변비용 외에도 인사관리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단 채용공고 혹

은 구인광고를 내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 이후 지원자들을 점검하며 

합격자를 몇 단계에 나누어 선발한다.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해

도 선발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입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처음

부터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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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비용’ 차원의 노동조정비용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

된다. 첫째, 채용 혹은 해고 과정에서 만약 적지 않은 인사관리비용이 발생

한다면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노동조정이 상대적

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둘째, 일부 데이터에 인사관리 전담 조직과 관련

된 인건비 등의 구체적인 비용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사

관리비용’을 계산해 보고, 이 비용을 신규채용 및 이직인원의 함수로 가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때의 추정결과는 기업의 평균적인 

‘신규채용’ 및 ‘이직인원’에 따른 기업의 인사관리비용을 추정하는 데 활용하

였다.

‘인사관리비용’을 신규채용 및 이직인원의 함수로 정의하면, 기업의 특성

별 노동조정비용의 함수의 형태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정비용과 

고용장려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편익을 비교하여 기업별 정책 참여 유인 존

재 여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제Ⅳ장).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최종재 시장에서의 독점력 수준이나 자본수준 또는 이질적인 노동요소별 이직 

확률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업의 임금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책의 효

과를 분석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정책에 대하여 전술한 모형

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Ⅴ장; 제Ⅵ장). 고용장려 정책의 효과는 (주어진 수급요건 및 수혜조건하에서) 

‘정책에 기업이 참여할 확률’과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고용장려 정책 에 대하여, 어떤 경제의 기업의 

누적확률분포를  , 특정 를 가진 기업의 정책에 참여할 확률을  , 

정책 참여 결과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수준을 라고 할 때, 고용

장려 정책 의 총효과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 , ⋅ 수준을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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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증분석의 주된 목표이다.

마지막 장인 제Ⅶ장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향을 고려한다. 특히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했

을 때 신청대상 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과 신청기업별 수급 수준에 대한 

조정 방향을 모색한다. 노동조정비용 이슈와는 별도로 정책 제안 차원에서 

정성적 분석도 추가할 수 있다. 

2. 문제의식

기업의 노동조정에 대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

용촉진 재정 및 조세정책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기업의 노동조정 측면을 

왜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I-1]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I-1]에서는 청년 1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보조금 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조정비용 를 보여준다. 기업의 특성 에 따라 보조금이나 비용이 늘

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편의상 를 기업의 규모 특성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에 참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유일한 비용이 노동조정비용이라 가

정한다. 

보통의 고용촉진 정책의 설계를 고려할 때, 편익 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보조금은 중소 및 

영세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보조금액이 거의 없

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조정비용 함수 는 기업의 특성 에 무관할 수도 있고, 달

라질 수 있고, 사전적으로 그 비용구조를 예단하기 어렵다. [그림 I-1]의 (a)에

서는 기업의 규모 간 노동조정비용이 동질적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정책에 

지원하고 참가함으로써 얻는 편익 의 값이 정책 참가로부터 얻는 비용 보

다 큰 사업체는 정책에 참가할 것이다.

[그림 I-1]의 (a)에서 고용보조금 수혜 기업은  에 속하는 기업이다. 

[그림 I-1]의 (b)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조정비용이 줄어드는 경

우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영세 및 중소 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노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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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충분히 크고, 중견 및 대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노동조정비용이 충

분히 작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그림 I-1]의 (b)에서 고용보조금 수혜 기업은  max 에 속하는 기

업이다. 이 경우, 정책 대상이 되는 영세 및 중소기업은 오히려 노동조정비

용이 무척 커서 고용보조금 정책에 참가하지 못하고, 중견 및 대기업들만 

고용촉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a) 노동조정비용이 기업 간 동일한 경우 (b) 노동조정비용이 기업 간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Ⅰ-1] 고용촉진 정책에서 노동조정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최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예산 조기소진 사례는 기업 규모 간 이질적인 

노동조정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7년 시범사업으

로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초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 이

듬해 2018년 3.15 청년대책 이후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신청사업으로 변경되

고 기업의 신청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에 의한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 결과, 그 이후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가 매년 발

생하고 있다. ‘신청주의’(요건방식)에 의해 집행되는 재정사업은 사업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만약 정책의 효과가 높은 기업체가 앞다투어 미리 

신청을 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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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노동수요조정비용이 낮은 기

업체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기가 용이하여 

예산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예산배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

고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수요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체는 굳이 재정정책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청년고용을 늘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사중손실의 발생).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기업의 노동수요조정 비용을 고려하여 고

용장려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기존 문헌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

가. 노동조정3)과 관련된 해외 문헌 

노동조정에 대한 연구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즉각적으로 

변화하지 않다는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조정 함수의 형태에 따라 시간

에 따른 노동수요 수준이 달라질 것이므로 많은 연구가 노동조정함수의 형

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다. 또한, 기업의 노동조정 행태를 설명하기 위하

여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론적 연구 외에도 이론모형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

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Hamermesh(1989)는 미국의 공장단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정이 

작은 외생적 충격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큰 외생적 충격에만 반응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Hamermesh는 노동조정함수가 볼

록함수(convex function)라는 당시의 일반적 가정(Nickell, 1986)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노동조정 과정에서의 고정비용이 존재한

다는 가정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가변비용에 속하는 

반면, 고정비용은 고용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노동조정이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3) 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노동조정, 노동조정, 노동수요 조정 등을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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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ermesh(1989)에서 고려한 동일한 노동요소에 대한 노동조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if   

 if   
                                     식 (1)

여기에서 상첨자 ·은 해당 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하고, 는 비음수 파

라미터이다. 식 (1)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노동조정 고정비용이 순노동조정

분 에만 의존하고 있다. 저자가 노동 증가 혹은 감소 방향과 상관없이 

(순조정분 규모가 같다면) 노동조정의 고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  시점에서 발생한 외부충격에 대응하여 기업이  ≤  ≤ ∞ 시점까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수요를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기부터 내생

적으로 선택하는 시점까지의 기업 현재가치로 계산된 이윤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식 (2)

만약 노동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 ) 가변비용(  )만 존재

하는 경우 기에서 기까지의 기업의 노동조정 최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                                          식 (3)

이 경우 가 ∞에 도달함에 따라 노동조정 정도가 점차 매끄러워지고

(smooth) 결국에는 균형 수준 에 이르게 된다. Hamermesh(1989)는 Gould 

(1968)에서 얻어진 다음의 결과를 이용한다. 

                                           식 (4)

여기에서 과  는 선택된 노동량과 장기균형 노동량을 각각 의미한다. 



24 •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반면 만약 노동조정의 고정비용만 존재하는 경우(     ), 기업은 0기 

시점의 노동 수준을 영구적으로 고수하거나(  ,   ), 현재 시점에서 

로 곧바로 노동수요 수준을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조정의 고

정비용()과 조정으로 인한 이윤이득(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계량모형에 관한 Hamermesh(1989)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이 각각 발생할 확률

을 계산하고, Bernoulii 분포에 기반하여 도출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 결정식 식 (4)를 추정하는 것이다. 식 (4)에서 

 의 값은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데 반해, 장기균형 최적 고용 수준 

수준은 추정의 대상이다. 저자는 기존 방식을 인용하여, 장기균형 최적 

고용수준 을 산출량  혹은 미래의 예측되는 산출 변화량4)의 선형함수 

등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저자는 1977년 12월부터 1987년의 3월까지 미국의 내구재

를 생산한 7개 제조업 공장의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장별 월단위, 

계절요인 비조정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추정 결과는 개별 공장별로 분석한 

경우, 개별 공장 관측치를 모두 한꺼번에 분석(pooled)한 경우, 개별 공장 

관측치를 모두 더하여(aggregated) 분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추정 

결과, 식 (1)에서 제시된 노동조정의 고정비용 가 상당히 크게 추정되었는

데, 저자는 이를 외부 충격이 충분히 큰 경우에만 기업이 고용 수준을 조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 크지 않은 외부충격에 대하여 기업

은 고용을 조정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초과근로시

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Hamermesh의 주요 주장 중의 하나는 

노동조정 구조가 산업이나 기업별로 상당히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시

자료만으로는 내재된 노동조정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최근 5년치의 산출량 자료에 근거하여 ARI(12) 모형으로 산출량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Ⅰ. 서 론 • 25

나. 노동조정과 관련된 국내 문헌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조정 연구에 대해서는 남성일(2013)의 문헌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남성일(2013)은 노동수요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를 △ 생

산함수에 따른 노동수요 추정방법, △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 준

고정적 노동비용과 노동수요 조정, △ 법·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것은 노

동수요 조정과 법·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부분이다. 본고에서의 

우리나라 학술연구는 이러한 두 분야에 대하여 남성일(2013)의 내용을 기반

으로 하되 최근까지의 연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먼저 남성일(2013)은 근로자 고용에 고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지적한 연구로 Oi(1962)를 제시하고 있다. Oi(1962)는 ‘노동비용’에 근

로자의 수에 따라 유동적인 비용 외에 채용, 훈련비용 등의 고정적인 비용

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고정비용이 노동수요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론모형으로 보인 후,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남성일(2013)은 Oi(1962)로부터 다음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노동수요 조정과 관련한 연구가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첫째

는 고용과 근로시간의 최적 선택 문제, 둘째는 고용의 동태적 조정, 셋째는 

고용형태의 선택 문제이다. 남성일(2013)은 한국의 경우, 임시직(‘비정규직’) 

수요를 제외한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고용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헌은 장현준(1988)을 제외

하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현준(1988)은 고용과 근

로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방

정식과 근로시간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 당기의 산출량 증가는 당기

의 근로시간에, 그리고 다음 기의 고용에 시차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현준(1988)의 연구는 고용과 근로시간에 대한 동시적 결정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간 자료를 인위적으로 

월간 자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실증분석 자료상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남성일, 201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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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동태적 선택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장현준(1988), 남성일

(1990), 신동균(2005), 윤윤규(2013)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Hamermesh(1989)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에 선택되는 

노동 수준이 장기균형 최적 수준 과 과거 노동수요  의 사잇값이라고 

할 때, 현재 노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식 (5)

남성일(1990)과 장현준(1988)은 의 값이 각각 0.46, 0.6의 값을 갖는 것

으로 보였다. 이는 금년도 노동수요의 실제 수준은 균형 수준과 전년도 수

준의 절반 정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남성일, 2013, p. 22).

반면, 신동균(2005)은 기업이 생산물의 수요 변동에 대하여 고용, 근로시간, 

임금 등의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신용평가의 

1999~2001년 연간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2003년 연간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에 대한 변화로 인한 임금, 고용,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추정

하였다. 매출액 양(+)의 충격에 대한 고용과 임금 탄력성은 각각 0.30, 0.24로 

나타났고, 매출액 음(-)의 충격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26으로 나타났으나 임

금은 변화하지 않아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매

출액 음(-)의 충격에 대해서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윤규(2013)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 시기의 고용량(시차종속변수)을 독립변수 집합에 

포함하는 동태적 고용방정식을 추정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

변수를 사용한 2단계 최소제곱(2SLS)모형을 고려한다. 시차종속변수의 계수는 

0.675로 제시된다.5) 저자는 지난 기의 고용수준이 현재의 고용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외적 충격에 대응하여 균형상태의 고용수준

으로 향하는 조정 속도가 더딘”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윤윤규, 2013, p. 31).

고용형태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먼저, 상

5) 이는 (식 5)의   의 값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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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수요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노동조정비용이 적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산업의 불

확실성이 커지거나(김대일, 2007), 제품이나 기술환경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택면, 2005), 경쟁기업 숫자가 증가할수록(노용환, 2007)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비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생산기술적 특성의 영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용의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이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남성일, 2013, 

p. 23). 예를 들어, 이택면(2005)은 일정한 임계치에 대해서 인적자본의 특수

성이 그 수준에 미달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보였다. 나아가 이택면

(2005)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격차가 클수록, 노조가 형성되지 않을수록, 

시장정보비용이 감소할수록 해당 임계치가 상승한다고 보았고, 사업체패널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맥락에

서 원가 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김주일, 2001; 정동섭, 2008), 정

규직 임금이 높을수록(노용환, 2007), 신규채용인력의 임금이 높을수록(김대

일, 2009) 비정규직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연구 중에서 주로 연구가 된 법·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법 등이다. 먼저, 최

저임금 관련 연구로 남성일(2008), 이병희(2008)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성

일(2008)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이후,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이 10.9% 상승하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근로시

간은 13.5%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이병희(2008)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실직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이 경직적

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6%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비정규직 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남재량·박기성(2010)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조세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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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준고정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저자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

법과 회귀불연속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법 시행 초기에는 비

정규직 고용 가능성을 낮추지만,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경준·강창희(2009)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 비정규직 법이 발효된 지 8개월 이후에 개인의 

취업 확률이 약 2.5% 감소하였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취업 확률과 전체 고

용량이 약 0.9~4.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이 1989~1991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주엽·이규용(2001)은 1985~1989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과 고용이 증가했음을 

보였다. 반면, 남성일(2002)은 1989~1991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으나, 고용 증가는 없었다고 

보고한다.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대한 효과를 

모형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로는 신관호 외(2002), 남성일(2002) 등이 있다. 

신관호 외(2002)는 실근로시간은 감소하고,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성일(2002)은 실근로시간은 감소하고,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형락·이정민(2012)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 

2007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추정하였다. 저자들은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의 4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을 43분 감소, 시간당 임금은 6.6% 상승, 

고용은 2.28%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퇴직금제도와 조세부담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고석준(1996)은 퇴직금제도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퇴직금

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산업의 고용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현숙(2004)은 한국신용평가의 1991~2002년 기업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투자함수와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법인세율로 인한 고용 및 투자 효과를 

살펴보았다. 법인세율 증가는 고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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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총투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고용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구분 내용 비고(연구범위 한정, 연구의 한계)

연구의 
주요 
목적 

∙ 청년 대상 고용촉진 조세·재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 제Ⅱ장에서 청년 대상 정책 및 제도를 광범
위하게 검토하지만, 주요 연구에서는 그중에
서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
제만을 검토

 - 노동조정의 함수가 업종별로 이질적임을 
고려할 때 정량분석을 일부 업종으로 국한
하여 분석할 가능성 있음(정책함의의 일반화 
어려움) 

연구의 
주요 
초점 

∙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 청년 고용촉진조세 재
정정책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고자 함 

∙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노동조정비용이 존재함을 조세·재정 정책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이론 
모형의 

특이사항

∙ 두 가지 이질적인 노동수요에 노동
조정 결정행위를 검토

  - 기존 모형은 단일 노동에 대한 
논의가 일반적

  - 본 모형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 
청년 대 비청년 등의 이질적 두 
노동요소를 고려 

∙ 근로자별로 서로 다른 이직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이직 가능성이 기
업의 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참가 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
을 맞춤  

∙ 분석상 편의를 위하여 유한기 동태모형을 
고려함에 따라 장기균형 고용수준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기존의 노동조정 문헌은 무한기 동태 모형
이 일반적이고 노동조정 함수의 형태에 대
한 논의가 핵심적 → 본고의 모형이 기존 
문헌에 충분히 기반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
라는 비판 제시 가능(그럼에도 이질적 노동
수요 등 모형의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노동조정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실증
분석 연구와 밀착되어 제시될 여지가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정량분석 
모형의 

특이사항

∙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참여하는 
(유자격)기업과 (유자격)비참여 기업
간 과거 노동조정 행태 특징 검토

∙ 청년고용촉진 정책 참여 기업의 노
동조정 측면의 변화 파악

∙ 실증적 분석 결과와 이론 모형의 
예측과의 일치성 검토

∙ 기존연구에서는 보통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집행결과, 실제로 정책수혜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가 증가했는지에 초점을 맞춤

∙ 많은 실증분석 연구에서 기업의 노동 조정 
결정을 예측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 있음

정책
제안의 

특이사항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동시에 검토

∙ 조세지출과 재정지원 정책의 평가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일반적

자료: 저자 작성

<표 Ⅰ-1> 본 보고서의 기여점과 기존 문헌과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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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의 청년정책 개관

 

본 연구는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설계할 때에 

기업체의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였다. ‘청년’정

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최근 

청년정책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산 증가 폭이 상당히 커진 만큼 청년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 안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두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청년고용’ 증대 외에도 

청년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같이 ‘청년’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같이 검토한다. 

1. 청년 대상 정책 확대의 배경 

2017년 이후 청년정책이 다수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그림 II-1]의 (a)에서는 2000~2019년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비율로 집계되는 고용률의 경우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는 줄곧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 

청년인구 비율 대비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실업률의 경향성은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감소한 시기는 

2001~2002년, 2006~2008년, 2016~2019년이다. 2000년대 초반과 2010년 말의 

청년실업률 하락은 동 시기의 청년고용률 상승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청년

의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6~2008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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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로, 이 기간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도 동시에 감소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청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청년이라는 연

령계층이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육, 취업, 구직 등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II-1]의 (b)에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재학 및 휴학 청년의 비중

을 보여준다.

(a)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

(b)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내 재학 및 휴학 비중 

(단위: %)

[그림 Ⅱ-1] 청년의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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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월급여 수준   
(단위: 천원, %)

  주: 청년은 15~29세에 해당

자료: 1. KOSIS,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DA7002S&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5.
2. KOSIS,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DE9046S&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5.
3. KOSIS,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5.

[그림 Ⅱ-1]의 계속

  주: ‘고용률’은 [그림 II-1]의 (a)와 동일한 값임. 연도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에 대한 연도이며, ‘혼
인지연율’은 각 기준 연도에서 5년 이후 값을 의미함. 혼인 지연율은 30~34세대 합계출산율에서 
20~24세 합계출산율을 제외한 값을 의미함

자료: 1. KOSIS,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DA7002S&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5.
2. KOSIS,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5.

[그림 Ⅱ-2]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현상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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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대 인구(만명) 886.7 819.4 740.5 664.3 675.1 

20대 인구비중 19.1 17.0 15.1 13.2 13.2 

20대 투표비율1) 68.2 56.5 46.7 68.3 76.0 

전체 투표인구 비중2) 80.7 70.8 63.0 75.8 77.2

전체 인구 대비 
20대 투표인구 비중3) 13.0 9.6 7.0 9.0 10.0 

전체 투표인구 대비 
20대 투표인구 비중4) 16.1 13.6 11.2 11.9 13.0 

  주: 1) 20~24세(20대 전반)와 25~29세(20대 후반)의 인구비중을 고려한 20대 투표율의 가중평균값 
2) 전체 인구 중에서 각 연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투표인구 비중
3)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두었을 때의 20대 투표인구의 비중
4) 전체 투표인구를 100이라고 두었을 때의 20대 투표인구의 비중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선거투표율｣ 자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
&clasCd=7, 검색일자: 2020. 9. 3.와 KOSIS,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9. 3.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표 Ⅱ-1> 20대 투표인구 비중 추이
(단위: 만명, %) 

2. 청년 대상 정책 및 예산집행 개관

연도 

청년 관련 단위사업 청년 관련 세부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관련

항목
(개)

예산 항목
(개)

예산
청년사업
관련 부처

개수

경비유형별 예산 비중

기본
경비

인건비
주요

사업비

2016 70 9,352 88 9,173 14 1 15  84  

2007 92 3,359 119 4,250 21 5 31 64 

2008 126 4,552 140 4,442 22 4 29  67  

2009 90 5,324 113 5,204 18 4 25  71  

2010 96 9,105 117 8,845 16 2 16  82  

2011 87 5,382 106 5,446 16 3 26  71  

2012 88 6,759 109 6,650 16 2 20  78  

2013 89 8,011 107 8,089 16 2 18  80  

2014 94 8,872 119 9,072 18 2 17  82  

2015 87 10,497 112 10,713 18 1 15  83  

<표 Ⅱ-2> 청년 관련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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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청년 관련 단위사업 청년 관련 세부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관련

항목
(개)

예산 항목
(개)

예산
청년사업
관련 부처

개수

경비유형별 예산 비중

기본
경비

인건비
주요

사업비

2017 70 9,251 87 8,894 14 2 16  83  

2018 71 9,907 91 9,616 15 1 15  83  

2019 72 11,403 100 11,422 15 1 14  85  

2020 79 13,158 107 13,122 15 1 12  87  

  주: ‘청년’과의 관련성은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명 ‘청년’, ‘대학’, ‘취업’, ‘고졸’, ‘신혼’ 등의 용어가 포함 
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자료: 기획재정부,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총액)｣, 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55579Q018ZE4531
P8OYY769237, 검색일자: 2020. 8. 23.

<표 Ⅱ-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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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대상 주요 제도·정책 소개

대표적인 청년 대상 제도 및 정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정량분석과 관련된 부분(제V장과 제VI장)

에서 다뤄질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가. 청년주거지원6)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

였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Ⅱ-4>와 같다. 

구분 내용 대상

주거시설 
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

(행복주택)1)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 학교 가까운 곳의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만 19~39세), 사회초년생 

∙ 소득 및 자산 기준 존재

청년 
매입임대주택1)

∙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
수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미혼 무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1) ∙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대학생 
기숙사 제공1)

∙ 대학 인근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시세
50% 이하로 임대)

보금자리 
마련 

금융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1)

∙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 위한 자금마
련을 돕는 저축상품 

∙ 3.3% 이자율을 제공

∙ 만 19~34세 무주택자, 3천
만원 이하 신고소득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1)

∙ 주택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을 1%대 저리로 지원(월 40
만원씩 24개월까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
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시 지원

<표 Ⅱ-4> 청년 주거지원 정책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지원｣,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

do?newsId=148867776, 검색일자: 2020. 9. 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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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

보금자리 
마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2)

∙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
이내로 연 1.2%로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지원｣,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
   =148867776, 검색일자: 2020. 9.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
   FP05020603.jsp, 검색일자: 2020. 9.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Ⅱ-4>의 계속

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7) 

201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개편된 바 있다. 주요 개

편내용으로는 연령제한 폐지, 가구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 65%), 최대 지급액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일부 소득유형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표 Ⅱ-5> 참고). 특히, 30세 이상

으로 상정되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폐지되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청년

층에게도 근로장려금 수급의 기회가 주어졌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원 → 20백만원 21백만원 → 30백만원 25백만원 → 36백만원

최대지급액   85만원 → 150만원  200만원 → 260만원  250만원 → 3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  2억원 미만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 보도자료, 2019. 12. 18., 
p. 3,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검색일자: 
2020. 9. 3.

<표 Ⅱ-5>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한편,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었다. 국세청 발

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169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약 1조 2,800억원이 

7) 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 보도자료, 2019. 12. 18.,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검색일자: 2020.
9. 3.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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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20대 이하 가구는 3만 가구로, 관련 지급액은 총 

288억원이었다.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18년

가구 수
3 28 40 43 55 169 

[1.8] [16.6] [23.7] [25.4] [32.5] [100.0]

금액
288 2,081 3,416 3,399 3,625 12,808

[2.2] [16.2] [26.7] [26.5] [28.3] [100.0]

2019년

가구 수
107 52 63 72 94 388

[27.6] [13.4] [16.2] [18.6] [24.2] [100.0]

금액
9,323 5,627 8,003 8,852 11,198 43,003

[21.7] [13.1] [18.6] [20.6] [26.0] [100.0]

  주: [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비중을 의미함. 2019년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신청분에 대한 지급내역임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 보도자료, 2019. 12. 18.,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검색일자: 2020.
9. 3. “근로장려금 연령대별 지급 현황 표” 인용. 

<표 Ⅱ-6>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만가구, 억원, %)

<표 Ⅱ-6>에는 2019년 상반기 지급금액에 대한 통계치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

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2019년의 

경우 20대 이하 수급자의 가구 수 비중(전체 가구 대비 27.6%) 및 지급금액 

비중(전체 대비 21.7%)이 2018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국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 신청분만 고려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20대 가구가 107만 가구이며 지급 금액이 9,323억원(1인당 87만원)이라는 

사실은 근로장려금이 20대 청년에 대한 중요한 소득지원 정책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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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급여제도

최근 2019년 10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제도가 크게 변화

하였다. 먼저 근로자의 기여요건이 기존 ‘기준 기간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에서 ‘기준 기간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로 변경되었다. 소득 

대체율은 기존 50%에서 60%로 변경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함

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최저임금일액의 90%였다가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초단시간 근로자 기여요건 
지난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지난 24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보장수준 

실업
급여액

상한액
6만 6천원

(평균임금일액 상한: 13만 2천원)
6만 6천원

(평균임금일액 상한: 11만원)

중간 평균임금일액의 50% 평균임금일액의 60%

하한액 최저임금일액의 90% 최저임금일액의 80%

최대 지급기간 

90~240일 120~270일

30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통합

고용보험요율 
1.3%

(근로자: 0.65%, 사용자: 0.65%)
1.6%

(근로자: 0.8%, 사용자:0.8%)

자료: 김지운(2020), p. 3, <표 1>

<표 Ⅱ-7>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주요 실업급여제도 변화 

수급기간의 변화도 컸다. 기존에는 연령별로 3개 구간(30세 미만, 40~49세 

미만, 50세 이상)이었던 것을 2개 구간(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통합하였

다. 구간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러한 수급기간 변

화는 청년층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는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30대 청년의 경우 모든 피보험 기간 구간에서 30일씩 급여일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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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b)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안내-지급액｣,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
Info.do, 검색일자: 2020. 9. 3. 표 인용 

<표 Ⅱ-8>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
(단위: 일) 

구분 합계 20~29세 30~39세 합계 20~29세 30~39세

2019년 12월 625 76 122 26.9 31.5 22.0 

2019년 11월 615 72 121 14.2 16.4 8.3 

2019년 10월 704 80 137 13.7 12.9 6.8 

2018년 12월 492 57 100 32.7 28.1 19.3 

2018년 11월 539 62 111 38.3 30.2 24.5 

2018년 10월 619 71 129 59.3 51.6 42.6 

2017년 12월 371 45 84 4.4 2.9 -2.1 

2017년 11월 390 48 89 5.1 6.5 -0.9 

2017년 10월 389 47 90 8.9 12.3 3.6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안내-지급액｣,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
Info.do, 검색일자: 2020. 9. 3. 표 인용 

<표 Ⅱ-9> 20대와 30대의 실업급여 지급액
(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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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지급액 변화율
(전년도 동월 대비)

수급인원 변화율
(전년도 동월 대비)

인당 평균수급액 변화율
(전년도 동월 대비)

전체 20대 30대 전체 20대 30대 전체 20대 30대

2019년 12월 26.9 31.5 22.0 11.4 14.9 7.0 13.8 14.4 14.1 

2019년 11월 14.2 16.4 8.3 7.2 10.8 2.8 6.5 5.1 5.4 

2019년 10월 13.7 12.9 6.8 7.0 8.2 1.1 6.2 4.3 5.6 

2018년 12월 32.7 28.1 19.3 14.4 12.1 3.5 16.0 14.2 15.2 

2018년 11월 38.3 30.2 24.5 14.6 9.4 3.2 20.6 19.0 20.7 

2018년 10월 59.3 51.6 42.6 25.2 20.7 13.4 27.2 25.5 25.8 

2017년 12월 4.4 2.9 -2.1 -0.4 -0.5 -6.2 4.8 3.4 4.4 

2017년 11월 5.1 6.5 -0.9 1.0 1.5 -4.6 4.0 4.9 3.8 

2017년 10월 8.9 12.3 3.6 -3.6 -2.6 -8.7 12.9 15.2 13.5 

자료: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rList.do, 검색일자: 2020. 9. 1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Ⅱ-10> 20대와 30대의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인원, 평균지급액의 변화율
(단위: %)

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8)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1>을 참고할 수 있다. ‘청년고

용의무제’는 공공부문에서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청년고용법 제5조)를 말한다. 청년고용법은 원래 2018년 말에 종

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단, 청년고용의

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되었다.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고용의무제｣,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

do?newsId=148868026, 검색일자: 2020. 9. 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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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청년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협조의무
- 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와 직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각급 학교의 노력의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평가

공공기관고용의무
(청년고용의무제)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보전 부문 고용 확대
-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사업비 단가 현실화

중소기업체 
청년고용지원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 중소기업체가 시설·환경을 개선할 경우 소요경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추가 

고용 할 경우 보조금 등 소요경비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 정부는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인재양성사업 실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고용의무제｣,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
148868026, 검색일자: 2020. 9. 5.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Ⅱ-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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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조정비용 결정요인 검토

 

1. 분석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II장에서 검토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

려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다. 궁극적으로 고용증대 목적의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기업 간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노동조정이란 고용량 조정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이나 업무조정 

등도 노동조정에 포함되지만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고용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는 노동조정 혹은 고용조정을 상호 간 대체 가능한 용어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노동

조정의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자들이 고려

하는 노동조정비용의 개념은 단위노동조정비용이 아닌 총노동조정비용에 근

접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 조정해야 하는 고용수준을 

△   ′  이라고 하고, 고용량 한 단위당 조정비용을 이라고 하면, 총

노동조정비용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 ≠의 상황을 유발하는가? 즉, 언제 기업이 

노동 수준을 조정하게 되는가? 간략하게 크게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

다. 외부적인 시장요인, 외부적인 정책요인, 기업전략 요인, 근로자의 자발

적 이직 발생 등의 상황이 그것이다. 외부적 시장요인이란 기업이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의 수요가 외생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9) 기업전략 차원의 요인이란, 자본집약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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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집약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생산라인이나 특정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일정한 로드맵하에 노동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10) 정책요인이

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증대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제도로 인하

여 노동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희망하지 않는 노동조정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적 수준의 노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것

이다.

본고에서는 고용증대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세 번째 정책요인, 그리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고용정책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 착안한

다는 점에서 네 번째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가능성’을 노동조정 유발요인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고용증대 목적의 조세·재정 정책이 ‘고용유지’를 조건으

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기업별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가능성에 따라 고용증대 정책에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규모가 정

책에 지원한 후 지원금의 지속적인 수혜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총노동조정비용 함수 

를 상기해보자. 어떠한 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인한 보조금 제공 정책에 대응

하여 노동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새로운 노동 수준을 , 기

존의 노동 수준을 이라고 하자. 기업 내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고용정책에 의해 유발된 노동조정비용은 ′ ≡ 

이 된다. 반면 만약 기존 인력 에서 만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노동조정비용은 ″ ≡ 이 된다. 이 기업은 고용증대 

9)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노동비용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10) 기업전략 역시 외부적인 시장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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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하여 지원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이 발생

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조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이다.

본 장에서 (고용증진 목적으로 정책요인 외에) 노동조정 유발요인으로 근

로자들의 자발적 이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기업의 단위당 

노동조정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특질로서 인적자원관리 부서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인적자원관리부서 운영여

부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라고 간주하자. 인적자원관리부서가 존재하

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수준을 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

이 소요될 텐데 이는 인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관리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 인력을 해

고하거나 채용할 때 기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불가피하게 

인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의 진

행속도가 더뎌지고 그 결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업의 노동조정 

행태를 살핀다. 특히 규모, 업력 등 기업의 특성별로 노동조정 여부 및 노동

조정의 절대적·상대적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노동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관찰되었던 패턴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다음으로는 인적자원관리부서 존재 여부에 따라 기업의 노동조정 수준

이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적자원관리부서와 관련된 비용을 통하

여 단위당 노동조정비용의 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에 따

라 이러한 노동조정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 가능성 지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지표가 기업의 규모 

및 규모의 노동조정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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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노동조정의 비용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기존의 연

구는 산업별로 별도의 노동조정비용 함수를 추정하곤 했다. 이 때문에 본고

에서도 특정 업종(제조업)에 국한하여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 사업장DB 연계자료11)

제조업의 노동조정 행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조업 분야만 한정하여 한국

기업데이터(KED)와 고용보험DB 데이터가 연계된 2010~2018년 기간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83만 4,202개의 KED 데이터가 결합되고, 24만 386개

는 결합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77.6%의 결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정’은 고용량 조정이며, 이때 고용량 조정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의 조정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분석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노동조정 행태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9개 연도에 모두 관찰된 기업수는 33.37%(28만 7,388개)에 해당하며, 진

입, 지속, 퇴출로 기업상태를 구분하는 경우 연간별 기업상태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0년과 2018년 관찰되는 해의 시작과 마지막이므로 진입, 퇴출 정

의는 2011~2017년 기간에 국한한다. 매기(특정 연도) 초에 진입하거나, 해당 

기 말에 퇴출된다고 생각하면, 특정 기에 존재하는 사업체의 총개수는 퇴출

(매기 초)+진입(매기 초)+지속(진입하거나 퇴출하지 않은 기업)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12) 표에서는 이 수치를 100으로 두어 비율을 음영 처리하였다. 

2011~2017년 기간 평균 진입사업체 확률은 13.32%, 지속 확률은 73.63%, 

퇴출 확률은 13.05%로 집계된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데이터에서 진입하는 

사업체수의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

11) 분석에 사용되는 KED 데이터와 고용보험DB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장우현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12) t기의 기업의 데이터가 관찰되고, t-1기의 기업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t기 (초)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였다. t기의 기업의 데이터가 관찰되고 t+1기의 기업 데이터가 관찰되

지 않는 경우 t기 (말)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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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 역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속’상태에 있는 기업 중

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진입한 기업이 존재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Total

1
(진입)　

11,799 15,270 15,560 14,301 13,808 10,841 6,638 4,059 92,276 

15.02 17.69 16.61 14.18 13.06 10.16 6.50 4.89 11.06 

2
(지속)　

65,455 57,437 61,283 69,029 75,650 79,879 81,290 72,274 78,912 641,209 

84.57 73.10 70.99 73.69 75.03 75.57 76.22 70.80 95.11 76.86 

3
(퇴출)　

11,940 9,332 9,770 9,088 10,875 12,019 14,525 23,168 100,717 

15.43 11.88 11.32 9.70 10.79 11.37 13.62 22.70 12.07 

총계 77,395 78,568 86,323 93,677 100,826 105,706 106,656 102,080 82,971 834,20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제조업 분야 기업데이터만 고려함. 각 패널의 두 번째 행은 열 기준 퍼센티지 분포를 나타냄 

자료: KED-고용보험 사업장DB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의 연도별 진입·지속·퇴출 상태

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13)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6개 분야의 100인 이

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14) 한국직

업능력개발연구원에 의해 2005년 1차 연도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현

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HCCP는 조직 차원의 본사 설문(경영일반, 경영환경, 인력 현황 등), 재무

자료 및 특허자료와 같은 기업단위 2차 자료, 개인 차원의 근로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사 설문에서는 기업의 인적자원활동과 관련하여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프라, 투자와 성과, 능력과 자격, 교

13) HCCP 데이터 개관은 통계청, 2016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 및 인용하였다(p. 6의 <표 1>, p. 7의 <그림 1>, pp. 82~83

의 모집단 현황 및 문제점).

14)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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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제도), HRM(Human Resource Management)(HR조직, 조직 변화, 채

용, 평가, 보상, 퇴직,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차 연도의 경우, 본사(450개)와 사업장(205개)을 동시에 조사하였는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관행 측면에서 본사와 사업장 간 차이가 거의 발견

되지 않아 2차 연도부터는 사업장 조사를 폐지하였다. 3차부터는 신규 기업 

표본을 50개 추가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3~7차)로, 사업장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HCCP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이유는 HCCP가 HR 관련 설문

문항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HR조직 현황을 기업의 특성별

로 파악하고,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등이 인적자본 기업의 고용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

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의 경우 HCCP와 마찬가지로 HR조직 관련 설문문항

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HCCP에 비하여 연구활용빈도가 높은 만큼 동일한 

주제를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HCCP는 HR전담부서의 총인원 구성 현황이나,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

무직 신규채용 인원을 분리하여 문의한다는 점에서 사업체패널조사와 다른 

점이 있어 별도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HCCP 관련 주요 기초통계량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Ⅲ

-2>와 같다. 해당 표에서는 HR전담조직 운영비율, 인사정보시스템(eHR) 운

영비율, HR평균담당인원, 매년 인력계획 수립 여부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조업 분야 기업규모별 연도별 현황을 보여준다.

2017년 기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HR전담조직 운영비율, 인사정보시

스템(eHR) 운영비율, HR평균담당인원, 매년 인력계획 수립 여부 비율이 모

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07~2017년 연간별 추이는 관심항목 및 

기업의 규모별로 다르다. 먼저, HR전담조직 운영비율은 모든 연도에서 소 < 중

< 대기업 순으로 높아지지만, 2013년에는 그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다. 소기

업의 경우 2011년 대비 2013년에 HR전담조직 운영비율이 14.1%p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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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의 경우 동 기간 HR전담조직 운영비율이 31.1%p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 전후로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HR전담조직

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폐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시스

템 운영비율도 2013년에는 2011년 대비 줄어들지만, 그 감소 폭은 HR전담

조직 운영비율보다는 크지 않다. 이는 2013년 전후 구조조정 상황에서 제조

업 분야 일부 기업에서 HR전담조직은 운영하지는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 

HR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HR평균담당인원

은 대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2007년 대비 2017년 각각 30.7%, 28.8% 감소하

였으나, 중기업의 경우 20%가량 증가하였다. 매년 인력계획 수립비율은 

대·중기업의 경우 2007년, 2017년의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소기업의 경

우 2007년 대비 2017년에 8.6%p 감소하였다.

HR 전담조직 운영비율

연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소규모 52.9 57.4 51.9 37.8 51.1 51.1

중규모 77.4 78.2 81.1 50.0 84.3 82.0

대규모 98.1 98.0 100.0 84.3 93.5 97.5

인사정보시스템(eHR) 
운영 비율

연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소규모 50.7 48.8 44.3 41.1 88.6 90.3

중규모 60.5 60.5 58.3 61.1 96.9 97.7

대규모 94.4 96.0 93.0 86.3 97.8 100.0

HR 평균담당 인원

연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소규모 3.53 3.57 3.52 2.76 3.51 2.51 

중규모 4.55 4.56 4.62 4.50 4.84 5.46 

대규모 22.64 20.68 20.00 18.65 18.90 15.68 

매년 인력계획 수립 
여부 비율

연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소규모 71.7 70.4 68.1 67.2 59.7 63.1

중규모 85.5 82.3 85.0 88.1 81.1 82.0

대규모 94.4 100.0 100.0 96.1 93.5 95.0

 주: 제조업만을 고려함. HR 평균담당인원은 HR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별 인원을 가중평균
한 값임

자료: KOSIS(원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07~2017)

<표 Ⅲ-2> (HCCP) 인적자원 조직 관련 현황(제조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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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보험 피보험자DB

본고가 청년 대상 고용증진 목적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고려하기 때문

에, 자발적 이직 가능성 지표를 구축할 때 그 대상을 청년계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추후 정량분석에서는 2016~2020년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

며, 자발적 이직 가능성 지표는 기업의 특질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2016년 1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지표추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웹사이트15)에서 취득상실 현황 데

이터를 지역과 업종, 연령별로 추출하였다. 지역은 광역시도, 업종은 제조업

의 중분류 단위를 고려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실업급여DB를 이용하여, 2016년 

실업급여 수급 청년층 인구를 계산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전체 청년인구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비자발적 실직자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발적 이직자 혹은 실직자라고 할 수 있다.16) 자발적 이

직자 수를 전체 피보험 자격을 지닌 청년인구로 나누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청년인구로 나눈 값을 ‘자발적 이직 가능성 지표’로 정의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기업의 노동조정 행태에 대한 정형적 사실 

본 절에서는 KED-고용보험 사업장DB 연계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조업 분

야 기업의 고용조정 수준에 대한 정형적 사실을 검토한다. 먼저, 데이터 관

찰기간 중 기업의 연간 고용조정 정도 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하였고, 기업의 

규모수준별로 분포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조정의 ‘수준’(level) 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소기업은 

고용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고용조정의 ‘수준’이 적을 것이다. <표 Ⅲ-8>은 

15)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rList.do, 검색일자: 

2020. 9. 10.

16)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다른 사업체에서 곧바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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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수준과 관련된 10개 분위에 대한 기업별 분포를 규모별로 보여주

고 있고, [그림 Ⅲ-6]은 피보험자규모가 500인 이하인 기업에 한정하여 고용

조정 수준에 대한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보여준다. 

[그림 Ⅲ-6]을 살펴볼 때, 대, 중, 소기업의 확률밀도함수가 0에서 솟아오르

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연간별 고용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특정 수준

으로 고용이 조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조정의 수준이 0일 확률이 소기업 > 중기업 > 대기업 순임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은 고용수준이 높은 만큼 조금이라도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확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이유로 고용

수준 조정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소기업은 최소한의 필수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몇몇의 인력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

다. 요컨대, 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인원’의 근로자

만을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1인 더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

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에 고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17) 18)

이번에는 고용조정의 비율(ratio)에 대한 수치 및 그래프를 담은 <표 Ⅲ-3>과 

[그림 Ⅲ-1]을 살펴보자. [그림 Ⅲ-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조정 비율이 

0일 확률이 모든 기업유형별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패턴은 대기업 > 중

기업 > 소기업 순으로 나타난다.

17) 물론 대기업과 소기업에 채용되는 인력의 임금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만약 기업의 규모

별로 임금수준이 단조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노동의 비용이 시장

임금보다 더 적은 경우, 근로자를 1인 더 사용할 때 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

으로 더 높을 수 있다(정부에 의해 설정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경우, 그 임금에 

부합한 근로자가 사업체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산

성이 높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한편, 고용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직’과 관련된 분석에서 더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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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조정 수준 기업의 유형 

분위별 
평균값

분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 

-11.95 1
437 1,769 3,282 5,488

30.84 19.69 7.38 10.00

-2.30 2
86 810 4,593 5,489

6.07 9.02 10.33 10.00

-1.15 3
52 542 4,925 5,519

3.67 6.03 11.07 10.06

-0.55 4
45 441 5,034 5,520

3.18 4.91 11.32 10.06

-0.08 5
34 349 6,388 6,771

2.4 3.89 14.36 12.34

0.21 6
36 366 3,838 4,240

2.54 4.07 8.63 7.73

0.21 7
32 462 5,002 5,496

2.26 5.14 11.25 10.02

1.35 8
61 676 4,681 5,418

4.3 7.53 10.53 9.87

2.77 9
116 1,190 4,174 5,480

8.19 13.25 9.39 9.99

12.17 10
518 2,378 2,557 5,453

36.56 26.47 5.75 9.94

전체 
1,417 8,983 44,474 54,874

100 100 100 100

  주: 각 패널의 두 번째 행은 열기준 퍼센티지 분포를 나타냄 

자료: KED-고용보험DB 연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3>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규모별 고용조정 수준(Level)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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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고용규모 500인 이하, 업력 50년 이하에 한정함 

자료: KED-고용보험DB 연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1]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규모별 고용조정 수준(Level)

대기업의 고용조정 비율이 0에서 특히 높은 것은 추가적인 인력조정 수준

이 기존의 고용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소기업의 경우 고용조정 비율이 0일 가능성이 다른 기업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소기업의 고용조

정 정도가 실제로 0인 경우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다

면 이는 ‘수준’이나 ‘비율’로 측정한 것과 상관없이 0에서 모드를 형성할 가

능성이 가장 높아야 한다.19) 그러나 중기업과 대기업에 비하여 소기업의 확

률밀도함수가 0에 집중될 확률이 낮다는 것은 소기업도 상대적으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의 수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 0의 근방에서 특히 소기업의 확률밀도함수가 집중된 것은 ‘0’ 고용조정 사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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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조정 수준 기업의 유형 

분위별 
평균값

분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 

-50.70 1
49 341 5,038 5,428

3.46 3.8 11.48 10

-20.65 2
74 536 4,820 5,430

5.23 5.97 10.98 10

-11.22 3
119 820 4,486 5,425

8.41 9.14 10.22 10

-5.36 4
183 1,129 4,115 5,427

12.93 12.58 9.38 10

-0.88 5
228 1,078 5,366 6,672

16.11 12.01 12.23 12.29

1.90 6
278 1,169 2,739 4,186

19.65 13.03 6.24 7.71

6.06 7
226 1,327 3,872 5,425

15.97 14.79 8.82 10

12.67 8
139 1,150 4,140 5,429

9.82 12.82 9.43 10

25.21 9
69 850 4,508 5,427

4.88 9.47 10.27 10

110.56 10
50 573 4,803 5,426

3.53 6.39 10.94 10

Total
1,415 8,973 43,887 54,275

100 100 100 100

  주: 각 패널의 두 번째 행은 열기준 퍼센티지 분포를 나타냄 

자료: KED-고용보험DB 연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4>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규모별 고용조정 비율(Ratio)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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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고용규모 500인 이하, 업력 50년 이하에 한정함 

자료: KED-고용보험DB 연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2]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규모별 고용조정 비율(Ratio)

구분
기업집단별 비율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 ≥  2.1 0.8 9.5 21.4



∆
≥  8.8 9.0 7.4 4.4

∆   3.7 4.0 1.1 0.7

∆ ≤  1.3 0.6 5.0 12.0



∆
≤  4.84 5.2 2.1 2.3

∆   28.2 25.7 45.5 46.7

  주: ∆는   로 정의됨. 각 패널의 두 번째 행은 열기준 퍼센티지 분포를 나타냄 

자료: KED-고용보험DB 연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20)

<표 Ⅲ-5> (KED-고용보험 사업장DB) 기업규모별 고용 증감수준 및 비율
(단위: %)

20) 해당 표의 양식은 Lapatinas(2009)의 Table 3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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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자원관리부서 여부와 기업의 노동조정 행태

1) 인적자원관리부서 존재 여부가 기업의 노동조정에 미치는 효과

HCCP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정수준이나 비율에 HR전담조직 여부

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17년 기간 2년마다 수행

되는 조사로 총 5개 연도에 대한 HCCP 기업단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HCCP의 조사설계상 월간이나 연간별 고용조정 수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동태적 고용조정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러나 그럼에도 HCCP는 인적자원관리조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주제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체·기업단위 데이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Ⅲ-6>에 제시되어 있

다. 기초통계량은 2009~2017년 HCCP에 관찰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합산한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정량분석의 목적은 HR 

관리조직과 관련된 변수가 고용의 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변수(관심변수)는 HR 관리조직과 관련된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고용과 관련된 변수라 할 수 있다.

먼저, HR관리 변수로는 HR계획 수립 여부, HR전담조직 여부, 인사정보시

스템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로는 총종사자 규모, 정규직·비

정규직 종사자 규모, 채용 소요기간(hdur), 채용계획 인원 대비 입사인원

(hratio) 등을 고려하였다. hdur이나 hratio를 잠재적인 종속변수로 고려한 

경우, HR전담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채용과 관련된 인원조정이 보다 신속하

게 이루어지는지(hdur), 실제 채용계획 인원을 원활하게 채우는지(hratio)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본고에서 고려한 종속변수는 종사자 규모 자체가 

아닌 2년간 고용조정의 수준(예: 총고용인원의 차분값21)) 혹은 고용조정 비율

(예: 직전연도 총고용인원 대비 총고용인원의 차분값 비율22))이라는 것이다. 

21)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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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규모 특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회귀식에서 총고용인원 기준으로 5분윗수(scale1~ 

scale6)를 생성하여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삽입하였음을 밝힌다.23)

구분 변수명 변수내용 단위 관측치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empsizetotal 총고용인원 명 1,123
531.16

(714.20)
10 4,868

규모유형 더미변수 각 하위집단별 통계량

scale1 규모1(1분위) 0,1 230
103

(30.11)
10 142

scale2 규모2(2분위) 0,1 224
185

(23.61)
143 229

scale3 규모3(3분위) 0,1 226
300

(43.72)
230 381

scale4 규모4(4분위) 0,1 227
519

(88.90)
382 700

scale5 규모5(5분위) 0,1 216
1,597

(1,063)
705 4,868

empsizeRtotal 정규직 총인원 명 1,150
635

(1,237)
10 1,314

empsizeIRtotal 비정규직 총인원 명 1,149
50

(281)
0 6,899

hdur1) 채용 소요기간 일 874
28.898

(23.018)
0 365

hratio1) 입사인원/
채용계획 인원

% 1,077
 1.002
(0.438)

0.1 13.3

HR
변수

HR1 HR계획수립 여부 0,1 1,150
0.818

(0.386)
0 1

HR2 HR전담조직 유무 0,1 1,150
0.657

(0.475)
0 1

HR3 인사정보시스템 여부 0,1 1,150
0.712

(0.453)
0 1

<표 Ⅲ-6>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기초통계량 

22) ∆ × 

23) 전체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하여 5분윗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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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내용 단위 관측치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

통제
변수

x1

수출액 비중 더미변수 각 하위집단별 통계량

1 수출 없음 0,1 122
0.108

(0.311)
0 1

2 10% 미만 0,1 275
0.245

(0.430)
0 1

3
10% 이상~
30% 미만

0,1 269
0.240

(0.427)
0 1

4
30% 이상~
50% 미만

0,1 171
0.152

(0.359)
0 1

5
50% 이상~
70% 미만

0,1 148
0.132

(0.338)
0 1

6 70% 이상 0,1 135
0.120

(0.325)
0 1

x2

회사유형 각 하위집단별 통계량

1 모회사 0,1 538
0.407

(0.491)
0 1

2 모회사 & 자회사 0,1 94
0.062

(0.241)
0 1

3 자회사 0,1 178
0.144

(0.351)
0 1

4 독립기업 0,1 313
0.386

(0.487)
0 1

x3 유동자산 억원 1,123
2,503

(7,926)
13.6 98,025

x4 투자자산 백만원 1,100
1,438

(5,275)
.03 78,346

x5 부채 총계 백만원 1,123
3,452

(13,654)
14.4

170,17
6

x6 매출액 백만원 1,123
5,419

(15,826)
16.2

168,89
3

x7 매출 총이익 백만원 1,123
820

(2,437)
-23,206 27,992

x8 영업이익 백만원 1,123
279

(1,650)
-30,764 23,665

x9 경상이익 백만원 1,123
226

(1,887)
-43,870 22,254

<표 Ⅲ-6>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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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내용 단위 관측치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

x10 당기순이익 백만원 1,123
173

(1,496)
-35,271 16,312

x11 자기자본 비율 % 1,107
56.38

(20.63)
1.35 96.83

x12 유동비율 % 1,123
206.25

(220.92)
3.65 2,560

  주: 1. 제조업 업체에 국한함
2.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 
1) 정규직사무직에 국한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09~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6>의 계속

잠재적 통제변수 후보군으로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수출액 비중(x1), 모

회사 혹은 자회사 여부(x2), 유동자산 수준(x3), 투자자산 수준(x4), 부채 총

계(x5), 매출액(x6), 매출 총이익(x7), 영업이익(x8), 경상이익(x9), 당기순이

익(x10), 자기자본비율(x11), 유동비율(x12)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해당 비율을 6단계로 구분한 후 집단별 더미변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되고, 부채 총계는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를 합한 값

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소분류 단위까지 업종정보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고려하는 정량분석 모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식 (6)

위의 식에서 는 고용조정 수준을 나타내며,  시점과 시점 간 고

용조정 정도를 나타내며, 이 정도는 수준(leve) 혹은 상대적 비율(ratio)로 제

시될 수 있다. 은 기업의 시점의 HR 관련 변수를 의미한다. 는 기

타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서 기업별 동

일한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업식별코드별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이용

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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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여러 

HR 관련 지표 중에서 HR전담조직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HR전담조직 여부가 다른 지표에 비하여 기간별 변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정규직 고용조정 정

도에 대해서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보통 HR

전담조직이 정규직의 고용조정 업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HR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도 적지 않은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인원을 고용하고 유

지하는 것보다 정규직 인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셋째, 고용조정을 수준(level)으로 측정할 

때보다 비율(ratio)로 측정하는 경우, 정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다. 

이는 KED-고용보험 사업장DB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수준’ 차원의 고용조정은 고용규모가 원래 컸던 대기업에서 대부분이 발생

하고 고용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HR전담

조직 운영비율은 대기업의 경우에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속변수와 정책변수 간의 충분한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반면, 고용조정을 비율(ratio)로 측정하는 경우 고용규모 대

비 상대적인 고용수준을 측정하므로 변수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 Ⅲ-7>은 HR전담조직 여부가 2년

간 정규직 고용조정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표에서는 총 8개의 회귀식을 고려하였다. 모든 경우에 기업의 업력, 산

24) 애초에 기업별 고정효과 모형도 고려해 보았으나, HR전담조직 등 HR 관련 변수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할 때 기업별 HR 

상태변수 역시 소거되어 애초에 의도했던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2009년과 
2011년 데이터만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HR전담조직 여부가 위기 전후의 

고용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많은 기업이 해당 연도에 HR전담

조직 여부 수치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2개 연도 조사데이터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HR전담조직 여부가 글로벌금융위기 전후에 관

찰될 수 있는 등 전통적인 처리효과 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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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정효과(소분류 단위),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고, 기업식별코드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하였다.

종속변수: 정규직종사자 조정비율 → (조사시점 정규직 고용수준2년 후 조사시점 정규직 고
용수준)/조사시점 정규직 고용수준× 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0.039* 0.054** 0.044* 0.046* 0.042* 0.043* 0.043* 0.04

규모 고정효과1) × ○ ○ ○ ○ ○ ○ ○

유동비율2) × × ○ × × × × ○

유동자산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부채 총계3) × × × × × × ○ ○

수출액 비중4) × × × × ○ ○ ○ ○

회사유형5) × × × × ○ ○ ○ ○

공통요인 업력, 산업고정효과,6) 연도고정효과, 기업별 군집표준오차

관측치 수 885 885 867 867 863 863 863 863

  0.076 0.082 0.096 0.094 0.103 0.104 0.106 0.108

  주: 1) 종사자수 기준으로 5분위를 구분한 후 집단별 더미변수를 통제(기준 집단: 1분위 규모유형)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 부채 총계 〓 고정부채 + 유동부채 
4) 직전연도 매출 대비 수출비율을 6단계로 구분한 후 집단별 더미변수를 통제(기준집단: 수출액 비
   중이 0인 기업)
5) 모회사/자회사/독립회사 여부에 따라 기업을 4가지로 구분한 후 집단별 더미변수 통제(기준집단: 
  모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6) 산업소분류유형 고려 
  - 통계적 유의수준: 10% *, 5% **, 1%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09~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7> HR전담조직 존재 여부와 고용조정 비율 간의 관계: 정규직 종사자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규모 고정효과, 유동비율, 유동자산,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부채 총계, 수출액 비중, 회사유형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e1), HR전담조직이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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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기업에 비하여 정규직 고용조정 비율이 0.039%p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규모의 고정효과를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 이 수치는 0.054%p로 증

가한다. (e3)~(e8)의 경우에 규모의 고정효과는 모두 삽입하되 그 외의 변수

들 간의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였다. 유동비율과 영업이익(e3), 유동자산과 

영업이익(e4), 유동자산, 영업이익, 수출액 비중, 회사유형(e5), 유동자산, 당

기순이익, 수출액 비중, 회사유형(e6),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채 총계, 수

출액 비중, 회사유형(e7)을 고려한 경우 정책변수의 계수값은 0.042~0.046%

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단, 유동비율, 당기순이익, 수

출액 비중, 회사유형을 함께 고려한 경우(e8)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

는데, 이는 유동비율 계산 시 분모로 고려되는 유동부채와 부채 총계에서 

포함되는 유동부채의 관련성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e1)~(e8)에서 고려

한 통제변수 중 가장 합리적인 통제변수의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사한 방식으로 정규직 고용조정 수준(level), 비정규직 고용조정 수준(level) 

및 비율(ratio), 총고용인원의 고용조정 수준(level) 및 비율(ratio)에 대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해보았다. <표 Ⅲ-8>에서는 해당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

저 고용조정 수준(level)에 관한 회귀분석에서는 총고용인원 관련 첫 번째 

회귀식과 정규직 고용인원 관련 첫 번째 회귀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할 때 (e2~e8)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조정 비율(ratio)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서는 어떠한 회귀식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총고용인원

의 경우 회귀식 (e2), (e3), (e4), (e6), (e7)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으며, 

이때 HR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의 수준을 

4.12~5.25%p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의 비중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총고용조정 비율과 

관련된 회귀분석의 결과가 정규직 근로자 조정비율과 관련된 회귀분석의 결

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총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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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비율에서 제시되는 정책변수의 계수가 정규직 근로자 조정비율에서 

제시되는 정책변수의 계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

는다. 

종속변수: 정규직 고용조정 수준(Level)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17.056* 9.947 7.057 8.151 9.208 10.306 10.484 8.893

관측치 수 885 885 867 867 863 863 863 863

  0.098 0.105 0.155 0.154 0.165 0.16 0.167 0.162

종속변수: 비정규직 고용조정 수준(Level)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1.967 2.905 2.296 2.442 2.549 2.602 2.591 2.463

관측치 수 884 884 866 866 862 862 862 862

  0.047 0.054 0.054 0.054 0.072 0.073 0.073 0.073

종속변수: 비정규직 고용조정 비율(Ratio)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1.967 1.000 0.690 1.014 1.576 1.580 1.601 1.372

관측치 수 884 445 440 440 437 437 437 437

  0.047 0.067 0.079 0.069 0.087 0.087 0.087 0.098

종속변수: 총고용조정 수준(Level)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15.170* 12.942 9.452 10.683 11.880 13.030 13.192 11.490

관측치 수 885 885 867 867 863 863 863 863

  0.103 0.104 0.15 0.149 0.155 0.15 0.155 0.153

종속변수: 총고용조정 비율(Ratio)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3.082 5.253** 4.152* 4.297* 4.034 4.124* 4.142* 3.850

관측치 수 885 885 867 867 863 863 863 863

  0.071 0.079 0.091 0.09 0.096 0.097 0.099 0.1

  주: 1. 본고 p. 62, <표 Ⅲ-7> HR전담조직 존재 여부와 고용조정 비율 간의 관계: 정규직 종사자의 주 내용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09~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8> HR전담조직 존재 여부와 고용조정 수준 및 비율 간의 관계: 
기타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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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관리부서 운영비용으로부터 추정한 단위노동조정비용 함수 

구분
총인원

(채용 포함)
신규

채용 여부
신규채용

규모
신규
채용

신규채용
여부

신규채용
(입사)인원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지급 확률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만원, 
2015년
기준)

정규직
542.70 
(737.53)

0.95 
(0.22)

56.87 
(85.82)

사무직
0.92 
(0.27)

28.77 
(51.20)

0.44 
(0.49)

98.8 
(141.49)

생산직
0.89 
(0.31)

29.88 
(18.94)

0.25 
(0.44)

39.7 
(43.41)

비정규직 
29.08 
(75.98)

0.29 
(0.46)

45.86 
(114.80)

정규+
비정규직 

571.78 
(793.10)

70.88 
(121.95)

HR전담조직 존재 여부
(2015년)

HR 총인건비 
(백만원 2015년)

0.66(0.47) 81.83(54.06)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Ⅲ-9> (참고) 인사관리비용의 계산
(단위: 비율, 명, 만원)

이론모형에서의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은 현실 세계에서 단순하게는 인사

관리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인사관리비용의 높고 낮

음의 수준이 해당 사업체의 평균적인 채용·이직·해고 수준과 관련되어 있

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채용업무와 관련된 노동조정비용으로는 채용규모 및 

소요기간에 따른 행정비용과 입사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이 포함된다고 가정

한다. 이직과 해고의 경우 소요기간은 별로 고려할 필요 없이 행정비용만 

지불되며, 편의상 이직 관련 행정비용과 해고 관련 행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편의를 위하여 이직 및 해고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

정하자. 기업 의 시점에서의 인사관리비용 는 현재 고용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직 

및 해고 수준이 매 시점 말에 결정된다고 하고 이 수준을 라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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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비용은 ‘신규채용’과 ‘현재 고용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비용

으로 구분되므로,     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신규 채용인력 과 관련된 행정비용, 는 

현재 고용인원(시점 초기) 와 관련된 행정비용이다.

그런데 신규 채용인력 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첫째, 과거 이직자 규모인데 예를 들어, 자발적 이직자의 규모가 클 경우 인

력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현재 기에 추가 채용을 계획할 수 있다. 둘째, 기

업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 함수형태를 고려한다.

        

는 개별 기업 의 시간 추세를 반영한다. 고용규모를 장기적으로 늘리

려는 기업은   ,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기업은   의 부호를 지닐 것이

다. 는 기업 가 속한 소분류 단위 산업 의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신규채용이 당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 일

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

 ⋅을 에 삽입하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의 인적관리비용 예측값 을 계산할 수 있다. 

2013년 특정 연도에 국한하여 기업규모별 평균 인적관리비용을 계산하여 그

래프를 그리면 [그림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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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도 예측값 활용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009~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3] 기업규모별 1인당 평균 인적관리비용(추정)

즉, 1인당 평균 인적자원관리비용은 고용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낮다는 것

으로, 만약 인적자원관리비용이 ‘노동조정비용’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을 때 

애초에 본고에서 예상한 가설과 부합하는 추정 결과라고 할 수 있다.25)

25) 단, 35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경우 인적자원 관리비용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기에 인적자원 관리비용이 고용규모에 따라 단조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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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론적 논의

 

1. 모형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노동에는 두 가지 유형

(type)이 있는데, 이를 와 유형이라 부르며, 각각의 고용량을 와 로 

나타낸다. 두 유형의 노동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자본의 고용량은 로 나타낸다. 기업의 생산량은 생산성

을 측정하는 모수(parameter)의 영향도 받는데, 이를 로 표현한다. 생산함

수를 라 할 때, 생산량은 로 나타낼 수 있다.

노동에 두 유형을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이 갖는 다음의 

차이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첫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은 직업안정성에

서 차이가 있고 이는 노동자의 근속비율(retention rate)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자들은 직업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

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고, 이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자가 받는 임금도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두 유형의 노동은 기술(skill)의 차원에서 다르기는 하나 서로 대체

(substitution) 관계에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 완

전대체적이라고 가정하고, 두 유형의 노동고용량에 대한 측정단위를 정규화

(normalization)하여 노동은  의 형태로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산

함수를 구체화할 것이다. 즉, 생산량은    로 표현된다. 우리는 

자본이 특정 수준 에 고정되어 있고, 생산성이 로 일정한 단기에 집중하

여 분석한다. 따라서 생산량은   ≡ 
  와 같이  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기업은 두 유형의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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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를 지불한다. 자본의 단위당 이자비용은 이다.

기업은 2기에 걸쳐 생산활동을 하는데, 의사결정은 1기 초에 한 번 이루

어진다. 자본은 1기 초에 결정한 양이 그대로 2기 동안 사용된다. 반면, 노

동의 경우, 1기 초에 결정한 양이 1기에 사용되고, 1기를 끝으로 이탈(이직)

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양이 2기에 사용되는데, 이는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로 표현된다. 각 ∈에 대해, 1기 초에 고용된 노동유

형 의 한 단위가 2기에도 근속할 확률을 라 하면, 는 의 구간에서 

누적밀도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확률변수 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와 
이라 하자. 예컨대, 기업이 1기 

초에 만큼의 유형 노동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1기에는 가, 2기에

는 가 생산에 투입된다.

1기 초에 기업이 결정한 노동고용량과 2기에 남아 있는 노동고용량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조정을 해야 

하며 결국 생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이 생산비용 증대분

을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라고 부른다. 조정비용은 와 의 차이

에 의존하는 볼록함수이며, 노동유형별로 단위비용이 로 다를 수 있다. 분

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비용은 


이라고 가정하자.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의 역수요함수를   라고 하자. 기업이 독점

적 위치에 있을 경우, 역수요함수는    (단,   )와 같이 우

하향의 직선일 수 있다.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며 시장가격이 

라면, 역수요함수는   가 된다. 그러나 본 절에서의 대부분의 결과는 

역수요함수가 우하향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만 필요하다. 시장의 역수요

함수는 2기에 걸쳐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2기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

용은 모두 할인율(discount factor) ∈ 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표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 두 노동유형의 1기 고용량을  ≡로, 근

속확률을 ≡로 나타내도록 한다. 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2기에 

걸친 수입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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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위 식에서 는 확률변수 에 대한 기댓값(expectation)을 나타낸다. 

한편, 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2기에 걸친 비용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따라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문제(Profit Maximization Problem: PMP)는 다

음과 같이 기술된다.

max  ≡                         [PMP]

2.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

본 절에서는 이윤 극대화문제[PMP]의 해가 만족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도출

하도록 한다. 주어진 기간에 투입되는 노동의 총량을 라 할 때, 한계수입

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

  ′  ′

즉, 한계수입생산물은 한계수입  ′에 노동의 한계생산물

(marginal product)  ′을 곱한 값이다. 한계수입생산물을 이용하면 이윤 

극대화문제[PMP]의 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함수와 시장수요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이 조건

을 이용해 해를 구할 수 있다.

정리 1. 노동고용량 가 이윤 극대화문제[PMP]의 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26) 각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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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증명. 이윤 극대화문제[PMP]의 목적함수는 ≡이다. 이를 극

대화하기 위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은 각 ∈ 에 대해, 






 를 만족하는 것이다. 즉,  유형 노동  의 한계수입

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정리 1의 식에서 좌변은 

 , 우

변은 

 를 나타낸다. 이로써 정리 1의 식이 이윤 극대화의 필

요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 1의 식이 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극대화의 2계 조건

(second-order condition)이 만족됨을 보이도록 한다. 먼저 목적함수 의 

헤시안행렬(Hessian matrix)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이다. 2계 충분조건으로 헤시안행렬

이 negative definite, 즉 ≡  와 ≡ 
   를 만족함을

보인다. 먼저,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     ′  
  

  

수요함수가 우하향하는 등의 정규성(regularity) 조건을 만족한다면, 는 

에 대해 감소함수이다. 이에 따라  ′


 ≤와   ′ 
 ≤

이 성립하고, 따라서 ≡  이다.

한편,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6) 본 정리에서는 최적 노동고용량이 모두 양수인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가정한다. 내

부해가 아닌 경우, 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부등식의 형태로 기술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직관은 정리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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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를 구하기 위하여, ≡ ′


 ≥ 라고 하고, 각 ∈에 대

해, 새로운 확률변수  ≡ ′


  를 정의하자. 다음의 부등

식을 통해    임을 알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식에서 첫 번째 부등호는 


 
   와 


 

   에 

의해 성립한다. 두 번째 부등호는  
 

 ≥  
 (Cauchy-Schwarz 

inequality)로부터 성립한다. 이상에서    와    가 성립하므로 2계 

충분조건이 만족된다.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그림 Ⅳ-1]로 설명할 수 있다. 

정리 1의 식에서 좌변과 우변은 각각 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marginal 

revenue)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해당한다. 각 ∈에 대해, 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


≡     




≡ 

 


정리 1의 식은 아래와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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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해를 구하도록 한다. “한계수입 = 한계

비용”의 관계가 그래프에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수평축에는 

특정 유형의 노동고용량 , 수직축에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 

  
은 뿐 아니라 다른 유형 

노동의 고용량인 에도 의존하므로 

  
의 그래프는 의 값을 고정

한 채 의 함수로 그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

  
의 그래프는 의 값

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의 함수로 그려야 한다.

정리 1에서 얻어지는 최적고용량을 
 

 라 하자. 그러면 
 

는 

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므로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1) 
 가 주어졌을 때, 

 는 

 




 


의 해이다. 

(2) 
 가 주어졌을 때, 

 는 


  




  

의 해이다. 

이 두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최적고용량의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
 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왼쪽 그림은 위 조건 (1)을 표현한 것이다. 

정리 1의 증명에서 보았듯이 

 


는 의 감소함수이다. 또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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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증가함수(1차함수)이다.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
가 결정

되는데, 이 
의 값을 이용해 유형의 한계수입 


  

과 한계비용




  

의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을 얻게 된다. 오른쪽 그림의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
가 결정되며, 그 값이 처음 왼쪽 그림을 그

릴 때 가정하였던 
와 일치하여야 

 
가 조건 (1)과 (2)를 동시에 만

족한다.27) 

위에서 본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과정은 다음 절의 비교정태분석에서 특히 

유용하다. 

3.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s Analysis)

1절의 모형에서 제시된 모수 중 기업의 특징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것

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모수가 변화할 때, 최적고용량이 어떻게 반응하

는지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리 1의 이윤 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모수들

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정의역이 
 , 공역이  인 함수로 볼 수 있고, 필요충분조

건은        와 같이 음함수(implicit function)로 표현된다. 물

론    등의 다른 모수도 최적 노동고용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  와 

기능이 대칭적이거나 정책변수로서의 의의가 약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위 식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각 모수가 최적 노동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음함수정리(implicit function theorem)를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7)   에 대한 함수를 적절히 정의하면, 
 

를 이 함수의 고정점(fixed point)으

로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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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편의를 위하며 모수들을 ≡    로 표현하자. 특정 값 

≡      에서 이윤 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     을 만족하

는 최적고용량을  ≡  
라 하자. 우리는 다음의 편도함수들

을 구하고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함수  의 헤시안행렬(Hessian matrix)인   ≡    

   
을

 에서 값을 구한 것을 행렬  로 표기하자. 즉,    이다. 정리 

1의 증명에서 보았듯이,  의 판별식(determinant)은  ≡ 
   이므로 

역행렬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분 가능성 등의 일정한 정규성 조건이 만족된

다면, 음함수정리에 따라 

  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모든 편도함수는  에서 값을 구한 것이다. 특히    

 는 다음의 식에       를 대입한 값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리 1의 증명에서 보인 것과 같이   ,   ,   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

  의 각 성분의 값과 부호를 구하고,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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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은   ,   ,   , 

   라는 점이다. 

가. 임금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

정부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수로 노동유형에 따라 다른 임금 와 

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예컨대 유형 노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

조금(고용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두 유형의 노동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정리 2. 유형 노동의 임금이 일 때의 최적 노동고용량을  ≡

  라 하자.28) 그러면 와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또한 


 와 


 가 성립한다.

증명. 1절에서 정의한   를 이용하면, 


   , 


 이다. 따

라서


















   

 
 





  



28) 라는 표기가 보여주듯 이외의 모수는 특정 값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하의 분석에서도 값이 변화하는 모수만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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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이고,   이므로 


 가 성립한다. 또한   

이므로 

 
 가 된다.

의 변화가 최적 노동고용량 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 유형 노동의 임금이 에서 ′으로 감소한다고 가정

하자. 임금이 일 때의 최적고용량을  ≡
 

 , 임금이 ′일 때의 최적

고용량을  ′ ≡′ ′ 라고 하자. 정리 2에 따르면, 이 경우 
  ′이고 


  ′이 성립하며, 그 결정과정은 [그림 Ⅳ-2]와 같이 나타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2] 임금 변화가 최적고용량에 미치는 영향

먼저, 임금이 일 때, 두 그림에서 검은 곡선의 교차로  가 얻어진다.

임금이 ′으로 하락하면,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유형 노동의 한계비용곡

선 

 ′  ′  이 아래로 평행이동하게 된다(참고로 이 곡선은 ′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최적고용량  ′이 
  ′을 만족한다면,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곡선 

 ′  이 위로 이동하게 되어 두 빨간 곡선의 교

점에서 ′이 결정된다. 이 ′은 오른쪽 그림에서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

곡선을 


  

에서 

′  
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이 달성되도

록 한다. 이렇게 얻어진 ′이 왼쪽 그림에서 그래프의 이동을 설명할 때 

가정한 ′과 일치해야 ′  ′ 은 최적고용량에서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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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을 만족한다.

최적 노동고용량의 변화는 정리 1의 필요충분조건을 - 공간에 표현하

여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리 1의 필요충분조건은  ≡
 



가 다음의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가 될 것을 요구한다. 

  
  

위 각각의 식은 - 공간에서 우하향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  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 

 ,    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 

 로 모두 음수(-)

이다.   의 그래프와   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금

에서의 최적고용량 
  

 가 결정된다. [그림 Ⅳ-3]에서 두 검은 그래

프의 교점 가 
  

 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3] 임금 변화가 최적고용량에 미치는 영향(- 공간)

연립방정식의 두 식 중   만 에 의존하므로     와 같

이 표기하도록 하자. 어느  가     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가 ′으로 감소할 경우, 동일한 에 대하여 가 증가해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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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 ′   의 그래프는    의 

그래프보다 위에 놓인다. 임금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연립방정식  ′   

과   을 풀어야 하는데, 그 해는 그림에서 교점 에 해당한다. 두 교점

 와  의 상대적 위치는    과   의 기울기에 의존한다. 두

그래프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각각 

 , 

 이며,  ≡ 
  이므로




 

 가 성립한다. 따라서     의 그래프가   의 그래프

보다 더 가파르며, 교점 와 의 상대적 위치는 [그림 Ⅳ-3]처럼 되어 유

형 노동의 임금 하락은 
  ′ 이고 

  ′의 결과를 낳는다.

나. 고용조정비용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

1기 초에 결정한 노동고용량이 1기가 지난 후에 일부 이탈할 수 있고, 이

는 기업 차원에서 조정비용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고용조정비용이 노동유형

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두 노동유형의 임금이 같다 하더라도 

이탈의 불확실성이 낮은 노동유형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는 해당 노동유형의 고용량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정

부는 특정 노동유형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단위당 조정비용(와  )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는 특정 노동유형의 임금(즉, 와 )을 보조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노동고용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비용을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해당 노동유형의 고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

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 정리에서 이상의 직관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변화의 크기도 알 수 있다.

정리 3. 유형 노동에 대한 고용조정비용이 일 때의 최적 노동고용량을 

 ≡  라 하자. 그러면 와 의 관계는 다

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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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
 와 

 
 가 성립한다.

증명. 1절에서 정의한   를 이용하면, 


 

     , 




  이다. 따라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이고,   이므로 


 가 성립한다. 또한   이

므로 

 
 가 된다.

조정비용 의 변화가 최적고용량 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설명해보자. 유형 노동의 조정비용이 에서 ′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조정비용이 일 때의 최적고용량을  ≡


 , 조정비용이 ′일 때의 

최적고용량을  ′ ≡′′ 라고 하자. 정리 3에 따르면, 이 경우 
  ′

이고 
  ′이 성립하며, 그 결정과정은 [그림 Ⅳ-4]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4] 노동조정비용 변화가 최적고용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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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정비용이 일 때, 두 그림에서 검은 곡선의 교차로  가 얻어진

다. 조정비용이 ′으로 하락하면,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유형 노동의 한계

비용곡선 

′  ′  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된다(단, 수직절편은 변하지 않

는다). 새로운 최적고용량  ′이 
  ′을 만족한다면,  유형 노동의 한계

수입곡선 

′  은 위로 이동하게 되어 두 빨간 곡선의 교점에서 ′이
결정된다. 이 ′은 오른쪽 그림에서 유형 노동의 한계수입곡선을




 

에서 

′ 
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이 달성되도록 한다. 이

렇게 얻어진 ′이 왼쪽 그림에서 그래프의 이동을 설명할 때 가정한 ′과
일치해야 ′  ′ 은 최적고용량에서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정리 1)을 만

족한다. 

다. 자본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자본은 특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기업의 이윤 극

대화 과정에서 선택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은 결국 노동과 결

합하여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의 최적고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본수준에 따라 노동의 최적고용량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살펴본다.

자본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노동의 총고용량이 , 자본이 

일 때의 생산량을 라 하고, 두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 와 

로 표시하자. 한계수입생산물 역시 다음과 같이 자본에 의존한다.

 ≡



  ′    

이윤 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에 들어가는 함수 와 의 에 대한 편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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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들을 이용하면 자본이 노동의 최적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수 있다. 

정리 4. 기업의 자본수준이 일 때의 최적 노동고용량을  ≡   

라 하자. 그러면 와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증명. 본 절의 앞부분에서 음함수정리를 통해 

  를 구한 바 있다. 여

기에  와  를 대입하면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임금 및 고용조정비용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와는 달

리 자본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는 그 부호가 확정적(determinate)이지 않

다. 정리 4의 식이 복잡하여 시장수요 및 생산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

없이 부호를 판단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처해 있고, 역수

요함수가    처럼 간단한 경우에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

 
를

살펴보자.     이므로 

 
의 부호는   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     이므로     

    로 간단히 된다. 일반적인 생산함수에 대해 노

동과 자본은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  ≥ 가 얻어진다. 그러면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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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마찬가지로  ≥ 도 성립한다.   와   이므로, 

 
의

두 항  와 는 모두 음수(-)이고, 

 
의 부호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

  
의 부호 역시 알 수 없다. 

  
의 두 항

 와  는 모두 음수(-)이므로 

  
의 부호는 확정적이지 않다.

라. 생산성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모수인 는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어 산출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측정한다.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형태라

면, 는      
 와 같은 형태로 생산에 반영된다(단, 

 ≤  ≤ ). 이제 생산성의 변화가 최적 노동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노동의 총고용량이 , 생산성이 일 때의 

생산량을  라 하고, 두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  와  

로 표시하자. 한계수입생산물 역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이윤 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에 들어가는 함수 와 의 에 대한 편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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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최적 노동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정리 5. 기업의 자본수준이 일 때의 최적 노동고용량을 ≡   

라 하자. 그러면 와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증명. 본 절의 앞부분에서 음함수정리를 통해 

  를 구한 바 있다. 여

기에 와 를 대입하면 된다.

정리 5가 정리 4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처럼 생산함수와 

수요곡선의 구체적인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기업의 이윤 극대화 차원

에서 볼 때, 값이 증가하여 산출물이 증가하는 것이나 자본수준 가 증가

하여 산출물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 정성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정량적인 크기는 각 모수에 대한 편도함수에 의존하므로 같지 않을 수 있다.

생산성의 증대가 최적 노동고용량을 증가시키는지는 확정적이지 않다(이

는 자본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관계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앞에서처럼 기

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처해 있고, 역수요함수가   처럼 간단한 경우를

고려하자. 먼저 

 
를 보면,    이므로 

 
의 부호는  

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하에     이므로

        로 간단히 된다. 일반적

인 생산함수에 대해 노동과 생산성은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  ≥ 가

얻어진다. 그러면  ≥ 이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 ≥  도 성립한다.

  와   이므로, 

 
의 두 항  와 는 모두 음수(-)이고,



 
의 부호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

  
의 부호

역시 알 수 없다. 

  
의 두 항 와 는 모두 음수(-)이므로 

  
의 



Ⅳ. 이론적 논의 • 85

부호는 확정적이지 않다. 

4. 확장모형 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29)

이 절에서는 1절의 모형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청년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이다. 기업은 특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청년노동자를 고용할 때, 

초과되어 고용된 각 노동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

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최적 노동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1절의 기본모형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한 모형을 생각하도록 하자. 

유형 를 청년노동력, 유형 를 비청년노동력이라 하고, 청년노동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최소 고용량을 라 하자. 보조금은   일 경우에만 

지급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고용량   에 대해서는 단위당  ≥ 만큼의 

보조금(subsidy)이 지급된다. 따라서   를 만족하는  유형 노동 를 

고용할 때, 해당 기에 부담해야 하는 임금비용은 
    가 

된다. 1기에 선택된 고용량이 2기에 변화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

에 2기에 걸친 총비용은 보다 복잡하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유형의 

노동고용량을  ≡이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라 하자. 

 ≤ 가 성립할 경우,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그러나    일 경우, 은 다음의 식이 된다. 

29)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효과가 청년고용

장려세제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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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편, 을 고용하여 얻게 되는 수입 은 1절에서와 같다. 따라서 기

업의 이윤 극대화문제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max  ≡                        [PMP′ ]

가.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

위 이윤 극대화문제의 해는 2절에서처럼 추가적인 가정 없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용함수 이   에서 불연속(discontinuous)하여 목적

함수의 행태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 주변에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확률변수 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이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간단히 정리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에서는 가 에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하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한다(따라서   



  


이다). 

비용함수 은   에서만 불연속하고 이외의 점에서는 연속이다. 

따라서 최적고용량은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1계 조건을 만족한다.

 























하지만 위 1계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목적함수가 

불연속하여 2계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2절의

그래프를 이용한 접근법을 확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위 연립



Ⅳ. 이론적 논의 • 87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 중 

  
, 

  , 

 
은 2절의 값과

같다. 

  
의 값은 다른데, 이를 위해 가  의 균등분포를 따른

다는 가정하에 먼저  을 구하도록 하자.

 ≤ 인 경우, 의 식은 이미 앞에서 구했다.   인 경우, 

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로부터 

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if  ≤ 

 


   


 








if   

이를 바탕으로 이제 

  
의 그래프를 도출하도록 하자. 주어진 에 

대해 

  
의 그래프는 [그림 Ⅳ-5]와 같다.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을 경우의 한계비용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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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에서 점선 A는  




 


식을, 점선 B는  









 식을 나타낸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실제 

 의 그래프는 두 점

선을 보조선으로 이용해 그릴 수 있다. 먼저  ≤ 인 경우, 

 의 그래

프는 점선 A와 일치한다.   인 경우,  값이 커져감에 따라 

 의

그래프는 점선 B에 가까워진다(그러나 항상 점선 B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점선 B는   인 영역에서 

 의 점근선이 된다. 

 의

식은  주변에서 불연속이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 되는데, 좌극한을

나타내는 점을 , 우극한을 나타내는 점을 라 표현하자.   에서의



 의 좌극한은  




 





, 우극한은  




 








이

며,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만큼 더 크다. 따라서 그림의 점 는 점 보다

위에 놓인다. 보조금  가 0에 가까워지면, 두 점   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  인 영역에서 

 의 그래프가 직선에 근접한다.



 의 그래프가 위 그림에서와 같은 형태를 갖더라도 

 가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 

 


 
을 만족하는 의 값, 즉 최적 고용

량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하자.

1) Case 1

먼저 [그림 Ⅳ-6]에서와 같이 

 와 

 의 그래프가 한 번 교차하며, 

그 교차점이   를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을 경우 최적고용량의 결정(Case 1)



Ⅳ. 이론적 논의 • 89

최적고용량  ≡
 

는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

해진다. 즉, 
가 주어졌을 때, 

는 

 




 

를 만족하고, 

가

주어졌을 때, 
는 


  




  

를 만족한다. 이 두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그림 Ⅳ-6]에서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ase 1은 오

른쪽 그림에서 결정된 
가 주어졌을 때, 



의 그래프가 



의

그래프와 한 번 교차하되 그 교차점이 
  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는 1계 조건을 만족하는 
가 1개밖에 없으며, 행렬판별식 등으로 2계 조건

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이 최적 해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Ⅳ-6]에 표시

된 


가 최적 노동고용량이다.

2) Case 2

다음은 [그림 Ⅳ-7]에서와 같이 

 와 

 의 그래프가 한 번 교차하

며, 그 교차점이   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을 경우 최적고용량의 결정(Case 2)

오른쪽 그림에서 결정된 
가 주어졌을 때, 1계 조건 

 




 


를 만족하는 는 
밖에 없다. 따라서 최적고용량은 [그림 Ⅳ-7]에 표시된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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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3

Case 3과 4는 

 와 

 의 그래프가   인 영역에서 한 번, 

  인 영역에서 한 번 교차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교차점에서의 두 값

을 
 과 

라 부르도록 하자. 두 값 모두 1계 조건을 만족하는데, Case 3은 

궁극적으로 
  

 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며, 그 상황은 [그림 Ⅳ-8]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을 경우 최적고용량의 결정(Case 3)


의 구간에서는 

 




 

이므로 를 추가 고용할수록

이윤이 줄어든다 .  그러나 를 지나고 나면  
의 구간에서



 




 


이므로 이윤이 다시 증가한다. 이윤은 
 의 구간

에서 그림의 C영역(붉은색)만큼 감소하고,  
의 구간에서 D영역(푸

른색)만큼 증가한다. Case 3은 두 영역 중 C의 면적이 더 큰 경우이다. 이

때에는 
 의 구간에서 이윤 하락을 감수하며 

 까지 고용하는 것은 

결국 이윤의 최종적인 하락을 초래하므로 
을 고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즉, 
  

 과 
가 최적고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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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4

Case 4는 Case 3과 비슷하지만, C 영역의 면적이 D 영역의 면적보다 작

은 경우를 나타내며 [그림 Ⅳ-9]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을 경우 최적고용량의 결정(Case 4)

이 경우에 이윤이 
 의 구간에서는 감소하지만,  

의 구간에서 

다시 증가하며, 그 증가분이 감소분보다 크다. 따라서 
를 선택하는 것이 


를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이윤을 가져온다. 최적고용량은 

  
 과 



이다. 

위 네 가지 경우 이외의 가능성도 있다. 

 와 

 의 그래프는   

인 영역에서 최대 한 번 교차하지만,   인 영역에서는      … 번 

교차할 수 있다. 이는   일 때, 

 가 단조 감소하다 단조 증가하며, 

단조 감소하는 구간에서 

 와 짝수 번 교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se 3

과 4는   인 영역에서 한 번 교차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교차의 횟수

가 많아지면, C, D와 같은 면적이 여러 개 발생하고 이들의 총합을 계산하

여 최적고용량이 결정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Case 3, 4와 같으므로 그림

을 통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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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효과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변수에 영향을 받는 모수에

는 청년노동, 즉 유형 노동의 초과 고용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

다. 아래에서는 보조금의 도입과 그 크기의 변화가 최적고용량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 앞의 Case 1 상황을 고려하자. 

 는   에서 

불연속이며, 보조금 는 이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이기도 하다. 따

라서 보조금 를 증가시키면 

 의 그래프의 두 부분의 차이가 더 커지

게 된다. Case 1의 경우, 보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최적 노동고용량의 

차이가 없다. 보조금이 없을 때에  유형 노동력을 이미 매우 낮은 수준으

로 고용하고 있어 보조금의 유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보조금 를 

현재의 수준보다 증가시킬 경우,    영역에서 

 의 그래프가 더욱 

아래로 내려오며 그로 인해 

 의 그래프와 교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교차가 이루어진다면 Case 3이나 4의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

유형 노동의 최적고용량이 증가하느냐는 오른쪽 그림에서 결정되는 
의 

값에도 의존하며, 이는 다시 왼쪽 그림의 
의 영향을 받는다.

Case 2는 보조금의 도입으로 유형 노동의 최적고용량이 증가한 경우이

다.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 1계 조건이 보다 조금 큰 수준에서 만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의 영향으로    영역에서 

 의 그래프가 아

래로 내려오게 되어 
에서 새로운 교점이 형성된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인

해 유형 노동의 최적고용량이 증가하며, 기업의 이윤 역시 증가한다.

Case 3의 경우, 보조금의 도입으로 

 와 

 의 그래프가 두 점, 즉 


과 

에서 교차하지만, 최적고용량은 결국 
으로 결정된다. 이는 보조

금이 없었을 경우에도 달성되었을 최적고용량이므로 보조금의 효과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 역시 변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Case 4는 보조금이 유형 노동의 최적고용량을 증가시킨 경

우이다. 보조금이 없었다면 최적고용량은 
이었겠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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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역에서 

 의 그래프가 아래로 이동하였고 결국 
가 최적고용

량으로 결정되고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만약 보조금이 현재 수준보다 높

아진다면 최적고용량 역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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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사례 1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최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고려하게 된 

것은 기업의 규모나 산업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되면서 예산의 집행률이 

크게 늘어나 예산 조기소진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 

조기소진 상황이 발생한 요인으로 기업 간 노동조정비용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3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완화로 인해 새로 수혜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들은 노동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청년추가고용장

려금 정책에 더 기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한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량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을 어떠한 기업이 신청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규모별로 청년추가고용장

려금의 고용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소개 및 현황31)

가. 사업 개관32) 

30) 본고에서 기업 규모별로 서로 다른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한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적 설계상 지원혜택이 규모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이지 이론적으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31) 본 절은 현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술용역과제 󰡔고용장려금의 개편 

방안 연구󰡕(전병유·김문정·윤자영·최형재, 2020)에 제시된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하였다.

32) 2019년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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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다.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는 참여 주체로 고용노

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사업주, 한국고용정

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의 경우 시행지침 

제·개정 및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 지방고

용노동관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사업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장려금 수령, 지도점

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전산망 관

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1) 지원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직전 연도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34)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3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33)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

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

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34) (연)평균 피보험자 수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

출한 값을 의미하며,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산정

한다.

35)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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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주로 운영되는 기관, 동일한 근로

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장,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먼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 피보

험자 수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은 다르다. 30인 미만인 경우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30~99인인 경우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100인 이상인 경우 청

년 신규채용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규모별 최

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이전 연도 말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중 5인 이상이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

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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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기준 피보험자 수와 청년 신규 채용인원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

구간마다 유지해야 한다.

3)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요건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로 한정할 수 있다. 기간제 등으

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청년의 장

려금 지원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해야 하며, 월임금이 

184만 5,150원(주 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4)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월임금이 80만원 미만

인 경우 지원하지 않고,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만 5,150원 미만인 경우, 

지원인원×지급임금×1/3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다. 월임금이 174만 5,150원 

이상인 경우, 월 75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기업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36)

구분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

30~99인 x 1,800 2,700 3,600 ..........

100인 이상 x x 2,700 3,600 ..........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9, p. 20

<표 V-1> 연간 최대 지원금액 예시(일반) 
(단위: 만원)

36) 고용위기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

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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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자가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

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 즉, 어떤 사업체에서 추가고용장려금을 

어느 시점에 최초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청년을 더 고용했더라도 추가고용 

시점부터가 아닌 최초 지급일자 기준으로 장려금을 3년간 지급받는다. 원칙

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6) 중복지원 제한

다른 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한다.

나. 시행지침 변경 내역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 도입되었을 때는 신청에 기반한 것

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3명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었다. 중소기업

의 경우 3명의 고용창출 조건을 맞추기에는 노동비용 부담이 무척 커서 초

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은 상당히 낮았다. 이후, 2018년 1~5월까

지 대상 업종을 확대하더라도, ‘3명 고용’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였기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2018년 3월 15일 범부처 청년대책 이후로, ‘3명 고용 조건’이 완화되고, 

1명당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중견기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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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범사업(2017년) 본사업(2018년 1~5월)
추경 이후 본사업
(2018년 6월 이후)

대상 업종
성장유망업종
(233개 업종, 
18만개 기업)

성장유망업종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전후방산업 추가)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전체 업종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지원방식
3명 고용 시 1명 

지원
3명 이상 고용 시 비례지원 
(예) 4명 고용 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 시부터 지원
(30~99인) 2명 고용 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명 고용 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좌동 
1인당 연 900만원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500만원 추가

지원요건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 시 
가입보장)

한도 중소기업당 3명 
기업당 90명

(2+1 기준 30명)
좌동

  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자료: 최강식 외(2019)의 p. 12의 표 인용(원출처: 이성희, 유동훈(2019), pp. 32~36)

<표 V-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제도 변경사항 

다. 사업 운용 현황과 예산투입 상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DB 통계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조

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했을 때 신청과 관련된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신청건수는 2018년 5월에 1,600건이었으나 

동일 연도 6월에 1만 2천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V-1]의 (a) 참조).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지원방식 변화, 자격요건 완화 등의 

요인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5월까지는 신청건수 중에서 지급건

수의 비율이 61~78%였으나, 이후에는 지급비율이 82%를 상회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97%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신청 결과를 ‘지급,’ ‘부지급,’ ‘반려,’ ‘처리 중’으로 구분할 때, 2018년 5월 

이전에는 반려비율이 높았으나, 2018년 6월 이후 반려비율이 급격하게 줄어

든 반면 지급비율은 크게 늘어났다([그림 V-1]의 (b) 참조). 이는 선정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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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집행률 장려 차원에서 지급률을 높이기 위

한 기관 차원의 조치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청주의(요건방식) 도

입으로 수혜사업장 선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 및 지급 건수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신청 및 지급 건수 (b) 신청처리 결과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자료(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지급·처리유형
(단위, 건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 관련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

사업장 수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최근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지급인

원과 지급금액은 2019년 5~6월경에 예산이 소진된 시점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급사업장 수와 지급금액의 패턴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예산이 

새로 신청한 기업보다는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최초신청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깊다.

총지원인원을 총지급사업장수로 나눈 값 혹은 총지원금액을 총지급사업

장수로 나눈 값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수준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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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 늘어난 고용을 

유지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은 이렇게 보조금 수령 이전에 비해 이후에 고용량을 늘리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측면에 주요 사업의 고용효과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a) 지급사업장 수, 지급인원, 지급금액 (b) 지급건수당 인원·금액과 최초신청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자료(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통계
(단위: 건수, 명, 백만원, 비율)

라. 지원기업 특성

1) 업종별 특성

<표 V-3>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을 한 번이라도 수혜받은 사업장에 한정하여 이러한 사업장의 2012~2017년 

업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제

조업 비중이 3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도소매업(22.2%), 전문과학서

비스업(16.6%), 출판영상업(13.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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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

출판
영상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전문
과학

사업
서비스

2012 39.1 6.7 20.6 2.7 1.3 10.5 1.7 0.6 13.5 2.4

2013 38.4 6.4 21.1 2.6 1.5 10.5 1.6 0.6 13.7 2.9

2014 37.5 6.1 21.4 2.5 1.8 10.6 1.4 0.6 14.1 3.2

2015 36.6 5.7 21.9 2.4 2.1 11.0 1.3 0.6 14.6 3.2

2016 35.2 5.4 22.1 2.2 2.5 11.5 1.10 0.6 15.4 3.2

2017 34.2 5.1 22.1 2.1 2.9 12.1 1.10 0.6 15.9 3.2

2018 32.8 4.7 22.2 2.0 3.3 13.1 0.90 0.5 16.6 3.2

2019 32.1 4.4 22.0 2.0 3.6 13.8 0.90 0.5 17.0 3.1

2020 32.1 4.4 21.9 2.0 3.6 13.8 0.90 0.5 17.1 3.1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자료(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3> 업종별 수혜실적(수혜 사업장 기준)
(단위: %)

2) 지역별 특성 

<표 V-4>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을 한 번이라도 수혜받은 사업장에 한정하여 이러한 사업장의 2012~2017년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각각 29.6%, 23.7%로 가장 높다. 그다음이 부산

(7.6%), 인천(4.6%), 대구(3.9%) 등인데, 서울 및 경기도의 비중과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사업장(노동수

요자)과 청년(정책 대상 노동공급자)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깊

다고 할 수 있다.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타 

2012 27.6 8.1 4.5 4.5 3.1 2.5 2.3 0.2 23.1 24.3 

2013 27.8 8.0 4.4 4.5 3.2 2.5 2.2 0.2 23.2 24.0 

2014 27.9 8.0 4.3 4.4 3.3 2.5 2.2 0.2 23.4 23.8 

2015 28.0 7.9 4.3 4.5 3.2 2.5 2.1 0.2 23.5 23.6 

2016 28.4 7.8 4.2 4.5 3.2 2.5 2.1 0.3 23.6 23.4 

2017 28.7 7.7 4.1 4.6 3.3 2.5 2.0 0.3 23.7 23.0 

<표 V-4> 지역별 수혜실적(수혜 사업장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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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타 

2018 29.6 7.6 4.0 4.6 3.2 2.5 2.0 0.4 23.7 22.5 

2019 29.9 7.6 3.9 4.6 3.1 2.5 2.0 0.4 23.9 22.2 

2020 29.9 7.5 3.9 4.5 3.1 2.5 2.0 0.4 23.9 22.2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자료(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4>의 계속
(단위: %) 

3) 규모별 특성 

<표 V-5>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혜받은 사업장에 한정하여 이러한 사업장의 2012~2017년 규

모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5인 미

만 사업장이 35.60%로 가장 많고,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장이 24.50%,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이 25.60%로 3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수혜사업장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4.00%로 사업장 수 기

준으로는 상당히 한정적이다.37)

연도
5인
미만

5인~ 
9인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69인

70인~
99인

100인 
~

299인

300인 
이상

관측
건수

2012 31.90 21.00 27.10 7.50 3.30 3.10 4.90 1.20 29,189

2013 32.50 21.60 27.10 7.00 3.20 2.80 4.60 1.10 32,927

2014 32.40 22.80 26.70 6.90 3.20 2.70 4.30 1.00 37,586

2015 33.10 23.10 26.70 6.50 3.10 2.60 4.00 0.90 43,272

2016 33.40 24.20 26.20 6.10 2.90 2.60 3.70 0.90 49,987

2017 34.50 24.60 25.60 5.90 2.80 2.30 3.50 0.80 58,157

2018 35.60 24.50 25.60 5.50 2.70 2.20 3.20 0.80 68,257

2019 30.90 26.20 28.00 5.70 2.80 2.30 3.30 0.80 74,041

2020 23.90 27.70 31.70 6.50 3.10 2.50 3.60 0.90 74,326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자료(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5> 규모별 수혜실적(수혜 사업장 기준)
(단위: %)

37)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전체 수혜사업장에서의 비중은 적지만 지원을 받는 신규

채용 청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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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업의 시장진입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3월 기준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총개수는 7만 4,326개로 집계된다. 이러한 

수혜사업장 중에서 39.27%는 2012년 이전에 시장에 진입하였고, 27.98%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인 2013~2016년에 진입하였다. 또

한 수혜사업장의 32.74%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도입된 이후인 2017~2020년

에 진입하였다.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이후 진입된 사업장의 비

중이 32.74%로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순수한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보다는 막 창업한 기업의 필요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

원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진입연도 사업장 개수 비중 

2012년 이전에 진입 29,189 39.27

2013년 3,738 5.03

27.98
2014년 4,659 6.27

2015년 5,686 7.65

2016년 6,715 9.03

2017년 8,170 10.99

32.74
2018년 10,100 13.59

2019년 5,784 7.78

2020년 285 0.38

합계 74,326 100

자료: KED-고용보험 사업장DB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의 진입연도 
(단위: 개, %)

3.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분석자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량분석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의 월간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한다. 피보험자 정보는 월간으로 집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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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월별 피보험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장 정보는 연간 12월 31일 기준(2020년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으로 

추출하여 각 연도의 월 데이터에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대기업, 중기업, 중

견기업 등의 구분 및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데이터(KED)를 고용보험DB에 연계하였다. 고용보험DB 사업장의 일부

만이 KED 데이터와 연계되는데, 적어도 연계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

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또, 정량분석에서는 노동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청년의 자발적 이직률 및 인적자원(HR)관리부서 존재 여부

를 고려하고 있는데, 관련된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각 고용보험 실업급

여DB와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업체의 노동조정 행위는 업종별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도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석

을 수행하고자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의 종사업종 중에서 제

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조업 분야 사업장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데이터가 관찰되는 사업장만을 대

상으로 하여 중간에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새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장은 배

제하였다. 이는 창업이나 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노동조정 결정과 맞물리는 

상황을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업의 노동조정에 대한 결정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나. 분석방법

분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지원하는 

기업의 특질을 분석하는 것이고(이하, 지원선택 회귀분석), 둘째는 규모별

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이하, 고용효과 회귀분석)를 추정하는 

것이다.

지원선택 회귀분석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사업에 애초에 지원할 

수 없는 대기업 해당 사업장은 제외한 업종, 지역, 고용규모 등의 변수와 청년



106 •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추가고용장려금의 정책수혜 여부, 정책수혜 수준(지원인원 규모), 정책수혜

시기 등과의 상관관계를 선형확률함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고용규모변수

로는 피보험자 수 자체를 활용한 연속변수 혹은 30인 이하, 100인 이하, 300인 

이하 등의 이산변수를 활용하거나, KED에서 정의된 기업규모 유형(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등) 변수를 활용하였다. 특히 KED에서 정의된 기

업규모 유형변수를 활용할 때는 KED와 연계되지 않은 사업장을 준거집단으

로 상정하였다.38) 이러한 기업의 특질변수의 경우 2016년 기준 변수를 활용

하였다. 지원선택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2017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초기상태(initial state) 변수로 간

주한다. 특히 2016년에 국한된 설명변수를 구축한 것은 동 시점 변수를 활

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이중차이법을 활용하였

다. 정책 지원규모가 갑작스럽게 증대되었던 2018년 6월 직후 시점에 최초 

지원했던 사업장을 처리집단으로 간주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 처리집단과 

사업체 특질이 유사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다. 통제집단을 상정할 

때는 경향점수매칭방법을 이용하여 처리집단에 해당할 확률이 충분히 높은 

사업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2017년 12월 기준 피보험자 규모별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 집단을 구분한 하위표

본(subsample)별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서 고려되는 기업 규모의 구분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처리(treatment)의 

정도를 상정할 때는 처리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거나 처리

의 강도(treatment intensity)를 나타내는 연속변수를 활용하였다.39) 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노동조정비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한 HR관리부서 

존재 여부 및 청년의 비자발적 실업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38)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분석에서는 관련 결

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39) 통제집단은 모든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의 강도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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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HR관리부서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에 더 

기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의 강도가 높다고 해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되는 노동비용 지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제조업 내 9차 산업중분류별로 계산된 HR관리부서 존재비율 변수(HRindex), 

제조업 내 9차 산업중분류 및 광역시도별로 계산된 2016년 청년 피보험 자격 

상실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상대적 비율(Youth Involuntary Transfer 

index: YITindex), 그리고 HRindex와 YITindex를 결합한 종합적인 비용지표

(Costindex)이다. Costindex는 HRindex가 낮을수록, YITindex가 높을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정의되었다. 그러므로 Costindex는 HRindex와 YITindex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가. 지원선택 회귀분석 결과

<표 V-7>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수혜 여부와 사업체 특질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에서는 총 9개의 열(column)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 변수 상정방식 및 회귀분석 유형에 따라 구분된

다. 열 A1~A3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업규모 변수로, 열 B1~B3은 피보험자 

수준과 관련된 더미변수를 기업규모 변수로, 열 C1~C3에서는 중견기업, 중

기업, 소기업 등의 KED에서 정의된 값을 기업규모 변수로 각각 활용하였다. 

  에 대하여 X1은 기본적인 회귀분석식이고, X2는 X1에 더하여 

월간 피보험자 변동분을 고려한 회귀식, X3에서는 월간 피보험자 변동분 및 

청년 피보험자가 2016년 2월 기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변수를 고려한 회귀

식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기본적인 변수는 산업중분류와 지역, 상수항 등이며 산업중분류 변수의 

준거집단은 ‘기타 제조업(산업 9차 기준 중분류 코드 33)’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고, 지역변수의 준거집단은 기타 광역도(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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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산업 및 지역 변수의 계수나 통계적 유의도는 모든 회귀

분석에 걸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산업의 경우, 기계 및 화학 관련 제조업

종은 준거집단 대비 정책수혜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자동차 관련 제조업종은 

준거집단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책수혜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

는 않는다. 나머지 업종(섬유, 목재, 고무금속)의 경우 준거집단 대비 정책

수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과 기타 광역도시(서울, 인천 제외 

광역도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상대

적으로 지원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

에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언뜻 다른 결과처럼 보인다. 인천지역이 

추가로 고려되어서인지, 아니면 고용규모과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무척 커서, 

고용규모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지역요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월간 피보험자 변동분은 2016년 일년간의 피보험자 변동분 평균에 절댓

값을 취한 변수를 의미한다. 이 변수는 기존에 노동조정이 활발했던 사업장

일수록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

상하에서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느

냐에 따라 계수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A1~A3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B1~B3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C1~C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고용규모 

유형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은 월간 피험자 변동규모가 피보험자 기준의 

사업체 고용규모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청년 피보험자 존재 

여부 변수는 A3, B3, C3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즉, 2016년 2월 기준으로 청년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청년을 고용했던 사업장이 청년을 고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에 비해 추가 고

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규모 변수를 검토할 때, A1~A3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가 많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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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지원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산적 피

보험자 규모 변수를 고려한 B1~B3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0인이

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수값이 0.036~0.044인 반면, 1천명 이상 사

업장의 경우 계수값이 0.133~0.140으로 나타난다. KED 정의 기업규모 변수

를 이용한 C1~C의 결과를 검토하면, KED 기업과 연계되지 않는 전체 사업

장 대비 중견기업, 한시성 중소기업 등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보다 지 

지원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V-8>에서는 ‘지원인원’과 사업체 특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의 전반적인 틀은 <표 V-7>과 동일하다. 주요 결론은 기

업의 규모가 클수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원인원 수준이 더 높아지

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5인 

미만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혜택을 위해 30명 이상을 고용하기는 사

실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40) 또한,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인원을 늘리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제Ⅲ장에

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조정의 수준(level)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고용효과가 큰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래 의도했던 채용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지원인원’ 그 자체가 정책과 무관하게 행해진 

것인지 정책에 반응한 결과인지를 현재 분석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표 V-10>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시점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지원선택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은 1, 2016년 

2월은 2, 월별로 수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식으로 ‘시점’을 수치화하였다. 

2016~2019년 4개 연도에 대해 48개 시점이 있고, 2020년 1~3월 기간의 3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총 51개 시점이 존재한다. 정책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99를 임의로 상정하였다. 이 수치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계수

값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계수가 음(-)의 값이 나올수록 신속하게 

40) 기업의 규모를 늘리면 기업규모가 작았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누리는 정책 및 

제도의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이 늘릴 수 있는 고용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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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계수의 크기만 비교한다. 

분석 결과, 고용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지원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에 대하여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에 더욱 탄력적으

로 반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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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0>~<표 V-12>에서는 노동조정비용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 해당 

노동조정비용지표가 변화할 때 정책지원 확률, 정책인원, 정책지원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노동조정지표는 크게 세 가지를 고

려하였다. 첫째는 HR부서 존재 여부 비율이다. 둘째는 청년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다. 셋째는 종합비용지표로 청년의 자발적 이직비율이 높을수록, HR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해당 지표의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HR부서 존재 여부 비율이 높아지고, 청년의 자발적 이직비율 및 종합비용지

표가 높아질수록 정책수혜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책수혜확률에 관한 분석 결과(<표 V-10> 참조)를 살펴보면, 청년자발적

이직률은 크게 영향이 없는 반면, HR부서 존재 여부 비율 및 종합비용지표

에 대해서는 상정했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원인원의 경우

(<표 V-11> 참조), HR부서 존재 여부는 영향이 없고, 청년 자발적 이직률은 

예상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종합비용지표의 경우는 당초 예상한 대로 지원인원 규모에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시기의 경우(<표 V-12> 참조), 

사전에 예상할 때, HR부서가 존재할 때 지원시기가 빨라지고(음(-)의 계수값 

예상), 청년 자발적 이직비율이 높거나 종합비용지표가 높을 때 지원시기가 

느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양(+)의 계수값 예상). 분석 결과, <표 V-10>에

서와 마찬가지로 청년 자발적 이직비율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반면, 다른 

두 지표에 대해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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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효과 분석 결과

<표 V-13>~<표 V-15>에서는 피보험자 규모를 30인 미만(<표 V-13>), 30인 

이상 100인 미만(<표 V-14>), 100인 이상 사업체(<표 V-15>)로 각각 구분하

여 하위표본(subsample)을 구성한 후 각각에 대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였

다. 각각의 표에서는 정책효과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모든 회귀분석에

서 상수항, 연도와 월별 시점 고정효과, 사업체의 고정효과 등을 통제하였

다. 처리변수는 총 4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추가고용장려금의 제

도가 크게 확대되는 2018년 6월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와 추가고용장려

금 신청 여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처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머지의 경우, 이 변수에 노동조정비용 지표를 각각 곱한 값을 사용하여 처

치 여부가 아닌 처치 강도를 처치변수로 활용하였다.

처치 여부를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할 때 기본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단, 

그 수치는 정책지원 회귀분석에서 기업규모별로 나타났던 수치에 비해 훨씬 

작다. 재정지원을 받는 인원은 많지만, 순고용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청년 

신규채용 규모는 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고용인원이 아

닌 비율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로그값을 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클

수록 계수값이 작아지는데, 이는 기존 고용인원 대비 추가 고용의 상대적 

비율이 작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1) 

또한,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청년 피보험자 비율이 늘어나고 40, 50대

나 60대 이상 피보험자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추

가고용장려금의 정책결과 피보험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피보험

자 수가 증가 수준이 충분히 높아서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할 때 비청년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 50대 피보험자 비율의 감소분이 60대 

이상 피보험자 비율의 감소분보다 더 큰 것은 청년과 중장년 피보험자가 대

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41) 제Ⅲ장에서도 유사한 정형적 패턴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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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0대 이상 피보험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거나 늘지 않

는데, 이는 원래 고령층의 고용규모가 이들 사업장에서 작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난다. 단, 각 노동지표의 평균값이 기업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고

용효과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산적인 

처리변수와 연속적인 처리변수의 경우 정책효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

는데, 이는 각 변수에 대한 기업 내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노동조

정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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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사례 2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청년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특례제도가 있다. 

이 중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 이러한 조세특례들은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일정 금액 또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추가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용

증대를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5년 12월에 도입되었고 2017년과 

2018년 점차 확대된 제도로 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을 1명 증가시킬 때마

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는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높고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낮아진다.

분석자료로는 제Ⅴ장의 추가고용장려금의 효과분석에 활용된 것과 동일

한 자료를 활용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

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업 및 재무 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자료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다. 다만, KED는 연간자료로 2018년

까지만 존재한다. KED, KIS-Value 등과 같이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

하는 자료들은 고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청년

고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인 개별 기업의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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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고용정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수집된 한국고용정

보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오종현·

최충(2017),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 최광성·오종현·최충(2019) 등

이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2015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를 2016년까지의 자

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2017년의 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

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오종현·최충(2017), 최광성·오종현·최충

(2019)은 KIS-Value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KIS-Value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과 같이 

KIS-Value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보다 풍부하게 포함된 KED를 활용

하여 분석한다.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있다. 2012년에 도입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정액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달리 고용 증가 인원의 인건비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

도이다. 공제율은 고용증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청년고용증대 시 

공제율을 우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증대에 대해

서는 사회보험료의 100%를 공제하지만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대에 대

해서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지원 대상

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와 차이점이 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12년 도입된 이후 고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큰 변

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

제 규모 확대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특례의 청년고용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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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분석방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 청년고용 조세지원 정책 현황

가. 제도 개요 및 주요 변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

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2015년 12월 

도입 당시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

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세액공제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청년 정규

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그 외 기업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18~2019년에는 ｢청년고용

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을 증대시

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면서 청년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도 확대되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2018년에는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한하여 기존 1,000만원

에서 1,100만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100만원씩 추

가로 확대되었다.

고용 증가 
인원 구분

기업 구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5~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등)

수도권 밖 중소기업

500
1,000

1,100 1,200

수도권 내 중소기업 1,000 1,100

중견기업 700 700 800

그 외 기업 200 300 300 400

<표 Ⅵ-1>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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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 
인원 구분

기업 구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5~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 외

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 770

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 700

중견기업 450 450

그 외 기업

자료: 오종현(2019), p. 6, <표 3>

<표 Ⅵ-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세액공제 규모뿐만 아니라 공제 적용기간도 확대되었다. 2017년까지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를 1년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그러

나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고용증대세제｣로 확대되면서 세액공

제 적용 기간이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2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

는 3년으로 추가 연장되었다. 또한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경우에도 2019

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공제 적용기간 확대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켰을 경우 인건비 부담은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제는 일회성으

로만 지원되어 제도의 효과성이 제약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구분 내  용

2015년 12월 15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17년 4월 18일 ○ 전체 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2017년 12월 19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신설

  - 2017년 12월 31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5) 일몰 도래
  - 2017년 12월 31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일몰 도래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 중소·중견기업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2018년 12월 24일
○ 청년에 대한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 중소·중견기업 2년 지원에서 3년 지원으로 변화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
224851, 검색일자: 2020. 7. 2.

<표 Ⅵ-2>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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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규모 외에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

적 요건들이 있다. 청년의 기준 연령은 만 15~29세이다. 다만, 병역을 이행

한 경우에는 6년 및 35세를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 청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청년고용 증대인원에 대한 한도도 

존재한다. 청년을 포함한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을 초과해서는 공제를 적용하

지 않는다. 이는 이 제도의 수혜를 위해 비청년 고용을 감축하여 청년고용

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기여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

인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후관리 요건도 존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을 감

소시킬 경우 고용감소 인원에 해당되는 세액공제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해야 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고용

을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를 미달하는 규모만큼은 공제를 적용받

지 못한다. 다만, 이익이 적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한 공제금

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공제는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지원 조세특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

감시켜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는 2004~200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다.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최초의 조세특례제도는 2004년에 

불경기의 실업률 감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이다. 이

를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

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였으나, 이 제도는 2005년 일몰 

도래 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하지만, 2010년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가 재도입된 이후 사실상 고용

지원 조세특례제도는 항구화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도입･확대되

는 상황이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조문

으로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를 다시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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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개정하였으며, 이 제도

는 3차례 일몰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 당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50%

(청년은 100%)를 세액공제하였다. 2018년부터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

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구분 내  용

2011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전문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도입

2014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2016년 12월 20일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

2017년 12월 19일

○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킨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도입
○ 조문 명칭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허용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자료: 1. 오종현·강성훈(2018), p. 28, <표 Ⅱ-1>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
  =224851, 검색일자: 2020. 7. 2.

<표 Ⅵ-3>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제도 변화

나.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고용지원 관련 조세지출 규

모는 약 1조 6천억원으로 2018년 5천억원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2019년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중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가 약 17.4%를 차지한

다. 2018년 전체 조세지출에서 고용지원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2019년 다른 목적의 조세지출에 비해 고용

지원 관련 조세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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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지출 규모 전년 대비 증가분

2018년
(실적)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2019년 2020년

총조세지출(A) 439,533 501,382 519,097 61,849 17,715 

고용지원 조세지출(B) 5,218 15,981 17,225 10,763 1,244 

비중(B/A) 1.19 3.19 3.32 17.40 7.02 

자료: 오종현(2019), p. 3, <표 1>

<표 Ⅵ-4> 총조세지출 대비 고용지원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현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근로자 지원이 고용지원 조세지출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의 제도 변화 또한 이러한 제도들을 중심으

로 확대되었다. 노동 수요자인 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증

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인한 2019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

비 각각 5,644억원, 881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또한 두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각각 158억원, 79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

지원 조세지출 규모 중 두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7.6%, 2019년 

59.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 공급자인 취업자의 소득세 감

면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2019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12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2020년 또한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390억원 증가할 전

망이다. 고용지원 조세지출 규모 중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8년 

37.1%, 2019년 3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601억원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 확

대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Ⅵ. 정책사례 2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139

지원
대상

정책
목표

조문명

조세지출 규모
전년 대비 
증가분

2018년
(실적)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2019년 2020년

노동
수요자

고용의 
양적 
확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 2,098 7,738 7,896 5,644 158.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909 1,790 1,869 881 7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
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3 1.5 1.5 1.2 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공제

0.4 2 603 1.6 601 

고용의 
질적 
개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3 116 121 -17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43 272 284 129 12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8 2 2 1.2 0 

노동
공급자

중소
기업
인력
확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935 6,059 6,449 4,124 390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0 0 0 0 0 

합계 5,219 15,981 17,225 10,761 1,245

  주: 1)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의 합계

자료: 오종현(2019), p. 4, <표 2>

<표 Ⅵ-5> 고용지원 조세지출 세부 현황
(단위: 억원)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의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대부분인데, 이 중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는 2017년

에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도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도 

변화 기준 시점으로 2017년을 설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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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지출 현황: 국세통계연보(법인세)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를 중심으로 법인의 고용 지원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본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는 2012년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신고되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5년 

도입되어 2016년부터 신고되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2015년 12월이지만 

제도 적용은 2015년 1월부터 소급적용되었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중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

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비중은 크지 않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74만개의 법인 중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0.73%인 5,421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0.80%인 5,906개 법

인이 신청하였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63만 8천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이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0.92%인 5,892

개이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전체 중소기업 중 0.76%인 4,836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의 경우 전체 10만 2천개 법인 중 0.57%인 585개 기업이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신청률이 중소기업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들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활용도가 낮지만, 과거와 비교해 2018

년에 이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률이 높아진 점도 관찰된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률은 2017년 0.45%에서 2018년 0.76%로 증가

하였고, 일반법인의 신청률 또한 0.40%에서 0.57%로 상승하였다. 즉, 일반

법인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신청률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도 확인된다. 

2018년 법인들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률이 높아진 것은 2017년 공

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 1인당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확대되었다. 중견기업(500만원 →

700만원)과 대기업(200만원 → 300만원) 등 일반법인의 공제액은 중소기업보

다 확대 폭이 작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반법인보다 중소기업의 동 세액공제 

신청률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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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률이 2017년 0.68%에서 2018년 

0.92%로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률

이 증가한 이유는 동 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

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이 2017년부터 허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다른 요건 없이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반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대라는 추가적

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증가한 고용인원을 향후 2년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5,421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

중은 89.2%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다만, 전체 세액공제 신청 금액 1,566

억원 중 중소기업의 신청 금액은 1,141억원으로 약 72.9%를 차지하여, 중소

기업 수의 비중보다는 작아진다. 2017년 기준 청년고용 증가 인원 1명당 공

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 700만원과 대기업 300만원보다 

크지만, 고용인원의 절대적인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작기 때문에 전체 세액

공제 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부담 감소율은 일반법인보다 중소기업

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이 제도를 통해 공

제된 세액의 비중이 0.74%이다. 반면, 대기업 등 일반법인의 경우 이 비중

이 0.08%로 낮아진다. 또한 2017년 동 제도의 공제액 증가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 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과 2017년 동 제도로 인한 세

부담 감소율은 각각 0.23%와 0.30%였으나, 2018년에는 이 비율이 0.74%로 

이전 연도들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의 세부

담 감소율도 2016년 0.04%, 2017년 0.05%에서 2018년 0.08%로 증가하였으

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

럼 2017년 공제액 확대가 일반법인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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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2018년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산출세액의 약 1.05%를 두 제도를 통해 공제

하였다. 2018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율은 

0.43%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0.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두 제도를 통한 세부담 감소율은 향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제도를 통한 공제기간이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

었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액도 최근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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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

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Ⅵ-5>와 <표 Ⅵ-6>에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의 제도 변화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현황에 잘 나타난다. 

2017년 변화한 제도는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신청한 기업의 비중과 

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뒤의 효과성 분석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동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017년에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제도 또한 변하였다면 ｢청년고용증

대세액공제｣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조세특례 중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그 목적이 유사하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큰 제도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또한 <표 Ⅵ-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동 제도의 신청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의 변화보

다는 2017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액 규

모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

의 경우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은 2017년 479억원에서 2018년 

660억원으로 약 181억원 증가한 반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액은 2017년 386억원에서 2018년 1,141억원으로 약 755억원 증가하였다. 즉, 

2017년의 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한 고용증대 효과 분석에서 이 효과가 모두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상당 

부분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 현황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살펴본다.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기업의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법인 중 이 제도를 신청한 법인은 0.73%이지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825개 중에는 

10.8%인 89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반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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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제도 신청 비율은 1%를 하회하였다. 이 제

도는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클수

록 제도의 신청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용인원 1명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한계비용이 현재 고용인원이 10명인 기업보다는 1천명

인 기업이 낮기 때문이다.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청 기업 수

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신청 기업 수보다 작다는 점도 관찰된다. 수입

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022개의 기업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511개로 정확히 절

반 수준이다. 수입금액 10억~20억원과 20억~50억원 구간 또한 각각 835개

와 1,210개의 기업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각각 552개와 1,099개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에 못 미친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규직 청년만 지원되는 반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정규직인 아닌 상시

근로자도 지원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청년이 아닌 

전 연령대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두 제도의 신청 기

업 수 차이를 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

업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부담 감소율은 수입금액이 100

억~500억원인 기업들에서 높게 관찰된다. 해당 기업들의 산출세액에서 이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4~0.77%이다. 수입금

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동 제도의 신청 비중은 높지만 세액공

제가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로 낮다. 또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의 이 비중은 0.08%로 낮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들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금액이 이 구간에 있는 법인의 

경우 511개의 법인이 총 11억 4천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Ⅵ. 정책사례 2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147

중소기업에 한정하면, 총 506개의 법인이 11억 3천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

하였다. 이는 해당 구간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평균 223만원의 세

액공제을 신청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구간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등으로 추가적으로 고용을 더 늘리더라도 이 제도를 통한 세액공

제가 어려운 기업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해 청년 정규직 고용을 평균 2명 이상 증가시킬 유인이 

없고, 1명을 증가시키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공제 가능한 1,000만원을 세액

공제할 만큼 세부담 자체가 높지 않아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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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본다(<표 Ⅴ-10>, <표 Ⅴ-11> 참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들은 주

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들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1,80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이 1,296개, 도매업이 1,200개로 많은 기

업들이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 순으로 각각 1,651개, 1,601개, 1,367개 기업이 신

청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업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74만개 법인 중 제조

업이 15만 4천개, 건설업이 10만 3천개, 도매업이 14만 7천개, 서비스업이 15

만 7천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4개의 업태에 속한 기업이 전체 법인 중 약 

75.7%를 차지한다. 따라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를 신청한 기업들도 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용직 비중이 높은 고용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

한 기업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규모는 제조업이 가장 크다. 제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630억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해 261억원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세액

공제 신청 규모는 제조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의 세액공제 신청 규모와도 

차이가 크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양 제도를 통해 신청한 공

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한 공제규모는 각각 산출세액의 0.19%와 0.08%

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법인의 해당 비율 평균인 0.22%와 0.0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세

액공제를 통한 세부담 감소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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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본 장에서는 제Ⅴ장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본 장과 

제Ⅴ장의 분석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자료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1개월간의 고용인원이 모

두 존재하는 균형 패널자료이다. 월별 고용인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5세 단위 연령대별로 측정한 것이다. 고용정

보가 연령대별로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청

년의 고용증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장은 조세특례제

도의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라 청년고용을 29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로 정의한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인원이 증가

하였을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반드시 정규직인 것

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제Ⅴ장의 분석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고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업 및 재무정보를 결합한 자료이다. 다만, 고용정보는 월간 자료이지만 

KED의 재무정보는 연간 자료이다. 또한 해당 자료는 2016~2018년 3개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조세특례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정보뿐만 아니라 매출액, 이익, 자산, 기업규모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제혜택은 세금

을 납부하는 흑자기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기본정보 및 재무정보는 KED를 통해 파

악한다.

4.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중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효과 분석에 앞서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이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특성 및 분포를 살펴

본다.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고용 지원 조세특례는 기업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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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의 비중을 기업규

모별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기업규모는 기본적으로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

기업의 경우 제조업 중분류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1,500억원, 1천억원, 8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 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은 직

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매출액과 자

산총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는 것은 아니다.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작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

하는 등 다른 요건들로 인해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기업데이터(KED)상의 기업규모 구분을 따르되 매출액과 자

산 정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매출액과 자산 총액 요건

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2016~2018년 평균 매출액

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으로 조정하였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흑자

기업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청년 정규직 고용인원이 증가해

야만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세제혜택을 위해 단순히 청년 근로자가 청년 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인원은 전체 상시근

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동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인원과 함께 전체 고용인원도 증가해야만 한다. [그림 Ⅵ-1]은 

2017~2018년에 대하여 분석 대상 표본 기업들을 영업이익과 전년 대비 청년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그림에서 붉은색 동

그라미로로 표시된 ‘세제지원 가능’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익이 모두 흑자이고 전체 및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7만 9,042개 

기업 중 2017년에는 22.6%인 1만 7,863개 기업이 이 기준에 부합하며, 2018년

에는 2017년보다 감소한 18.6%, 1만 4,963개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의 비중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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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중이 비슷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전체 533개 대기업 중 34.0%인 181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며, 254개의 중견기업 중에서는 

31.9%인 81개의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2018년

에는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비중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서 더 높아졌다.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는 고용증대를 통한 세액공

제 신청 가능 기업의 비중이 각각 25.9%, 17.1%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낮다. 이러한 특징은 2018년에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의 비중이 22.6%

에서 18.6%로 낮아졌다. 특히, 중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

중이 2017년 33.1%에서 2018년 26.3%로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기업 중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의 비중이 2017년

에는 대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18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다

음인 세 번째로 그 순위가 낮아졌다.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 인원과 가능한 세액

공제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전체 고용인원은 5.1명 증가하였고 

청년 고용인원은 2명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평균 1,600만원이며, 이러한 공제금액이 영업이익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6%이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전체와 청년 고용인원이 각각 103.6명과 32.5명 증가하여 1억 400만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규모는 영업이익의 약 0.3%에 

해당된다. 한편,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고용 증가 인원과 세액공제 가능 금

액 또한 작아지지만 영업이익에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기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이익의 16.6%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 

제도가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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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표 Ⅵ-12>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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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 4. 14. 일부개정

<표 Ⅵ-12>의 계속

(a) 󰠐영업이익󰠐 < 1조원

[그림 Ⅵ-1] 기업규모별 영업이익과 고용인원 변화 관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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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업이익󰠐 < 1천억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Ⅵ-1]의 계속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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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기초통계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중이 대체

로 기업규모와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의 경우 중기업에서의 

이 비중이 중견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그 관계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를 통제하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의 비중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면서 두 집

단 간에는 서로 유사하고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순으로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요건 부합 여부를 기업업력, 업종

(제9차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회귀분석 

모형으로 선형확률모형과 함께 프로빗모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

모 외에도 기업업력이 오래될수록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요건 충족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에 창업한 기

업일수록 성장이 빨라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앞의 기초통계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간의 세액공제 신청 

기업 비중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순으로 기업업력

이 평균적으로 짧은 영향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 (2) (3) (4) (5) (6)

선형확률모형 프로빗모형

2017~
2018년

2017년 2018년
2017~
2018년

2017년 2018

기업
규모

(대기업
기준)

중견기업
0.008 -0.025 0.040 0.022 -0.079 0.122

(0.025) (0.036) (0.036) (0.074) (0.105) (0.103)

중기업
-0.081*** -0.074*** -0.085*** -0.275*** -0.254*** -0.288***

(0.015) (0.022) (0.020) (0.044) (0.063) (0.062)

소기업
-0.170*** -0.176*** -0.160*** -0.567*** -0.573*** -0.548***

(0.015) (0.021) (0.020) (0.044) (0.062) (0.061)

소상공인
-0.269*** -0.287*** -0.246*** -0.934*** -0.965*** -0.886***

(0.015) (0.021) (0.020) (0.044) (0.063) (0.062)

<표 Ⅵ-14>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신청 가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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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선형확률모형 프로빗모형

2017~
2018년

2017년 2018년
2017~
2018년

2017년 2018

기업업력
-0.005*** -0.006*** -0.005*** -0.021*** -0.022*** -0.018***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상수
0.504*** 0.532*** 0.469*** 0.199*** 0.256*** 0.114*

(0.016) (0.023) (0.022) (0.048) (0.068) (0.067)

관측치 157,220 78,610 78,610 157,220 78,610 78,610

R-squared 0.037 0.043 0.031 - - -

pesudo-R2 　- - - 0.0366 0.0407 0.0322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지역더미와 업종(중분류)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자료: KED-고용보험 사업장DB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Ⅵ-14>의 계속

5. 고용효과 분석방법

가. 분석방법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고용 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한다. 앞의 제도 변화에서 살펴

보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7년에 확대되었고, 그 확대 폭이 중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분석이다. 2017년 고용 

증가 1인당 공제액이 중소기업은 5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 대기업은 

100만원 확대되었다. 만약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청년의 고용창출에 유

의미한 영항을 미쳤다면 2017년 이후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폭이 유의미하게 더 크고, 마찬가지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 폭

이 유의미하게 더 크게 추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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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 p. 107, [그림 Ⅳ-1]

[그림 Ⅵ-2] 이중차분법 분석의 개념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이중차분법 회귀방

정식은 식 (7)과 같이 설정한다. 식 (7)은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으로 추정한다. 이 회귀방정식에서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가 발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log    ×       식 (7)

는 종속변수로 기업 시점의 청년 또는 전체 고용인원

는 처치집단 더미변수(처치집단=1)

는 처치기간 더미변수(처치기간=1)

는 통제변수로 매출액, 자산

는 기업 의 고정효과

는 시간 고정효과

는 상수

는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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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과 유사한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

한 분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도 한국

고용정보원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자료 이용 가능 기간이 2016년까지여서 2017년의 제도 변화

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

은 동 제도가 2015년 12월에 도입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2017년 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본 연구와 다르다. 또한 2016년 이전

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 1인당 세액

공제액이 동일하였다. 따라서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계에 있는 비교적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처치

집단(treatment group), 대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하지만 2017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중견기업보다 더 큰 폭

으로 증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에도 제도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

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나.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기업데

이터(KED)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표본을 한정하여 분석한다. 

제Ⅴ장의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본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재정지원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고유한 특성도 감안하여 분석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세특례를 통한 세제혜택은 세

금을 납부하는 흑자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표본을 2016~2018년 연속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전체 고용인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으로 100인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 기업을 분석한다. 

이는 분석방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에서 각 집단 간의 비교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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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등

의 상태가 분석 기간 동안 일정한 기업에 한정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의 세제혜택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

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은 재무정보가 존재하는 2016~2018년으

로 한정한다. 이는 고용효과 분석 시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한편, 고용인원이 1인 이상인 기업과 분석기간을 2020년 3월까지

로 확장한 경우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분석기간을 확장할 

경우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

단(control group)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설정

한다. 첫 번째는 2017년 중견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인한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확대폭이 대기업보다 100만원 컸던 점을 이용하

여 처치집단을 중견기업, 통제집단을 대기업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는 같은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이 제도로 인한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확

대 폭이 중견기업보다 300만원 컸던 점을 이용하여 처치집단을 중기업, 통

제집단을 중견기업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처치집단으로 중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고려할 수 있으나, 통제집단인 중견기업에 가장 가까

운 분류인 중기업으로 처치집단을 한정한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

업 수는 대기업 83개, 중견기업 244개, 중기업 647개이다.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추세가 대기업보다 빠

른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평균 고용인원이 2016년 2,666명

에서 2017년 2,688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평균 고용인원은 

642.7명에서 605.1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571.5명에서 591.9명으로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인원 또한 122명에서 

126.9명으로 증가하였다. 청년고용에 대한 기초통계량만 보았을 때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확대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폭이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7년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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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관찰되는 두 집단 간 청년고용 추세의 차이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의 제도 변화로 인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중기업 또한 2017년 청년과 전체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인원은 173.9명에서 18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년 고용인원은 34.2명

에서 36.0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기초통계량만 살펴봐서는 중기업의 고용

인원 증가 추세가 중견기업보다 더 빠른 것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 즉, ｢청
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인하여 중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증거가 관찰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매출액과 자산규모는 모든 집단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2016년 4조 4천억원에서 2017년 5조 2천억원, 2018년 5조 7천억원으

로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는 2016년 5조 3천억원에서 2017년 5조 9천억원, 

2018년 6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견기업 또한 매출액은 2016년 4,692억

원에서 2018년 5,256억원으로, 자산규모는 2016년 4,692억원에서 2018년 

5,16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2016년 496억원에서 

2018년 548억원으로, 자산규모는 2016년 522억원에서 2018년 60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Ⅵ-3]과 [그림 Ⅵ-4]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의 청년과 전체 고용

인원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체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

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그림에서 전체 고용인원의 분포는 왼쪽

에서 단절된 형태를 보인다. 한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오른쪽 꼬리가 두

꺼워지는 분포가 나타나는 점도 관찰된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중견기업과 

중기업을 비교하는 그림에서 더 잘 나타난다.

[그림 Ⅵ-5]와 [그림 Ⅵ-6]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의 매출액과 자산규

모의 분포를 보여준다. 중견기업과 중기업을 비교하면, 중견기업의 매출액

과 자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분포하는 모습니다. 한편, 대기업과 중

견기업을 비교할 경우 대기업의 매출액 및 자산규모 분포는 중견기업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기업단위가 법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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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인원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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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중견기업과 중기업의 고용인원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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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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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중견기업과 중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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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가. 기본 분석

<표 Ⅵ-16>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해당 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

면, 이 표에서 (t)열은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처치시점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t-n)에 해당되는 열은 플라시보(placebo) 테스

트로 제도 변화시점인 2017년 1월보다 n개월 이전부터 처치시점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가령 (t-6)은 2017년 1월보다 6개월 전인 2016년 7월에 마치 

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제도 변화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영향을 받아 고용을 증가시키는 시점은 2017년 1월보다 늦은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t+n)열의 분석 결과도 같이 보

고한다. 가장 마지막의 (2018)열은 2017년의 제도 변화가 아닌 2017~2018년

의 제도 변화 전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을 제외하여 분석한 것이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제도 변화가 있

었다. 2년에 걸친 제도 변화 효과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제도 변화의 과도

기인 2017년을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18년의 고용인원 변화를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 간에 비교한 분석이다. 

기본분석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변화가 청년 및 전체 고용

인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Ⅵ-16>과 

<표 Ⅵ-17>에서 처치집단과 처치기간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계수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다만, <표 Ⅵ-17>에서 중기업과 중

견기업을 비교할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또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효과로 해

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당 분석에서 플라시보 테스트인 (t-6)열~(t-1)열

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어 이렇게 

추정된 이유로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닌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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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인원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성

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매출액과 총자산 규

모가 커질수록 고용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은 해당 연도의 경영성과 및 기업 규모로 해석할 수 있고, 총자산 규

모 또한 기업규모에 대한 변수이다. 다만 매출액과 총자산은 고용인원과 달

리 연간변수로 해당 연도의 말까지 실현되지 않은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해당 연도의 기말에 실현될 매출액과 자산규모가 해당 연도의 고용인

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고용 의사결

정이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과 총자산 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시킬 경우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이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매출액과 자산 규

모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기가 아닌 전기의 매출액과 총자산 규모를 설명변수로 고려할 수 있

지만 2015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뒤의 민감도 분석에서 매출액과 총자산 규모 변수를 제

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이 분석 결과 또한 기본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나. 민감도 분석

기본 분석에서는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민감도 분석에서는 고용인원이 1인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여 표본을 확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 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재무정보가 2018년까지만 존

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자료는 2020년 3월까지의 자료가 존재한다. 이

에 민감도 분석으로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분석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의 제도 변화가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긴 시차가 존재

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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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8>~<표 Ⅵ-21>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민감도 분석 결

과는 앞의 기본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가 기업의 고용인원을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민감도 분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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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한 분석

본 연구는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 및 재정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기업의 고용조정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각 기업은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인건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등의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청년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동일하더라도 고용

조정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이 제도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로 부분 표본을 구성하여 앞의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고용조정

비용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고용조정비용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변수는 기업에서 이직한 청년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조정비용도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변수는 기업 내에 HR 부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

으로 고용조정비용이 낮다고 가정한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본 연

구는 ① 청년의 자발적 이직률이 75%를 초과하는 기업을 제외한 표본 ② 

HR 부서가 존재할 확률이 65% 미만인 기업을 제외한 표본 ③ ①번과 ②번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표본을 구성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는 <표 Ⅵ-22>~<표 Ⅵ-27>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들을 살펴

보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활용해 분석하더라도 ｢청년

고용증대세｣가 청년 및 전체 고용인원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통계적 증

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매출액, 총자산 규모와 같은 기업의 경영환경 

및 기업규모가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고용조정비용을 고려

한 분석에서도 강하게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본 제외 기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준을 달리하

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고용조

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로 인한 세제혜택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향후 매출에 대한 예상과 같은 

경영환경이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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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

본 장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확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기업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해당 제도 변화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 제도를 통해 발생한 

조세지출 중에는 동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들이 사후적

으로 동 제도를 통해 세부담만 낮춘 사중손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기업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고용 증가 시점과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현재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이 현재 시점부터 발생하더

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차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

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차는 당장의 비용 발생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는 고

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더라도 세제혜택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

려운 점도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가

능성이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자체만 본다면 제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최저

한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

에서 동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고용 의사결정 시점에 사전적으

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증대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

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한

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유

지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집약도에 따라 조세특례가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산업마다 노동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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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분석이 아닌 다른 업종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2017년 제도 변화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

함한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크게 확대된 해는 2018년이다. 따라서 2018년의 

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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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내용 요약 

가. 문제의식

최근 청년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하여 예산지원 및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규

모가 큰 기업에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때, 결과적으로 일부 규모가 큰 기

업에 조세지출지원 및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책의 효과성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바

람직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려하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은 노동조정비용의 존재이다. 노동조정

이란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보통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가 경기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연동되는지, 혹은 노동조정과 관련된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고용

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역시 외생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노동조정 행위 차원

에서 정책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기업 특질별로 

정책 참여를 통하여 감수해야 할 노동조정비용의 크기가 다르다면, 노동조

정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고용증대 정책에 쉽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제는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하더라도 그 고용이 정책으로 

인하여 순수하여 유발된 고용 증가분이 아니라 낮은 노동조정비용으로 단순

히 정책에 탄력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규

모가 충분히 큰 기업의 경우 고용하려던 채용인원 규모가 클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채용인원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조정하는 것 역시 용이

할 수 있다. 요건주의 방식으로 정책이 운용될 때 정부는 고용을 증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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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당 기업의 순고용 증가분이 명목상 보고

되는 고용 증가분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증가분(전체 고용 증가분에서 순고

용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 관련한 정책지원 금액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청년의 고용장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고용장려 정책 지원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정

비용이나 기업의 규모별로 고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제II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검토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재정정책 외에도 청년고용증

대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정책이 2017년 이후 도입 혹은 확대 운용되었

다. 청년을 위한 주택 및 기숙사 공급정책,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 실

업급여일수의 청년 대상 수급일수 확대,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제한 제외 등

의 정책 역시 유사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의 효과를 단독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

다. 그러나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청년의 경제활동을 

진작하는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이후부터 2019년

까지의 청년의 경제활동지표가 그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인 것이 이러한 정

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청년 대상의 상당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인 데

다가, 예산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하반기 도입 당시의 공모방식을 벗어나 2018년 6월

부터는 요건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때 지원기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성장유망업종 산업에서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지원금액

도 다른 장려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3년간이라는 지원기간이 있으며, 

채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에 대한 쏠림현상 및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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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 등이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

모별로 상이한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가

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분석 결과 요약 

제Ⅲ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에 대한 정형적 사실을 구

축하고, 청년고용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적자원(HR)

관리부서 존재 여부와 청년의 비자발적 이직 확률을 고려한다. 전자가 한 

단위 고용조정비용에 대한 영향요인이라면, 후자는 총고용조정비용에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두 개의 노동유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의 최적고용량 문제를 검토한다. 모형에서는 단위당 고용조정비용이 존

재하고 노동유형당 상이한 이직 확률이 존재함을 상정한다. 분석 결과, 상당

히 일반적인 함수가정하에서 특정 노동유형에 대한 임금보조금이 존재할 

때,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유형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대할 수 있음

을 보였다. 또한 (30인 이상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증대하는 경

우에만 임금지원을 제공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고용요건을 추가한 모형도 검토하였다.

제V장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정량분석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 및 노동조정비용 수준에 따라 

고용장려 정책에 지원한 확률(정책지원 결정)과 고용장려 정책 수혜기업의 

순고용효과(고용효과 분석)를 추정한다. 정책지원 결정 분석에서는 고용규

모가 큰 기업일수록 청년추가고용금에 지원한 확률이 높고, 지원인원이 많

으며, 더 빠른 시일 내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앞서 연구자들

이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조정비용과 관련된 지표를 설

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 HR관리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예상한 대로 

추가고용장려금 정책지원의 확률을 높이지만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은 정

책지원 확률에 대하여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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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지표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높은 노동조정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청년을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기업일수록 추가고용장려금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노동조정비용지표(종합비용지표)

는 HR관리부서가 존재할수록,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이 낮을수록, 기존 

청년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그 지표 수준이 높아지도록 정의되었다. 

분석 결과, 종합비용지표가 높을수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확률이 낮

고, 지원인원도 적으며, 더 늦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등 저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Ⅵ장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제도 확대가 고용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

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기업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해당 제도 변화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 제도를 통해 

발생한 조세지출 중에는 동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동 제도를 통해 세부담만 낮춘 사중손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기업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킨다

는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

각해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고용 증가 시점과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에 차

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현재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도 현재 시

점부터 발생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차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차는 당장의 비용 발생이 부담스러

운 기업들에는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더라도 세제혜택 규모를 정확

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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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적 시사점

1) 상대적·절대적 고용 증가분을 고려할 것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은 최소고용인원이 1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100인 

이상의 정책수혜 기업에는 고용인원이 4천명이 넘는 기업도 존재하는데, 이

들 기업의 경우 3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고 애초 

계획했던 채용계획 차원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액공

제의 경우, 최소고용인원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 수준은 크되 고용조정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예산 및 조세지출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적, 절대적 고

용 증가분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 고

용인원 규모 대비 10% 증가한 절대 인원의 수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소기

업의 경우에는 절대인원 기준으로 충분할 수는 있지만, 기업규모가 큰 경우 

상대적 고용 증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효과성 증대방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급시기도 실제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이후라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고용증대유인이 상당히 한정적일 수 있다. 물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

련된 정책지원 결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는 필

요하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확인한 

수준의 고용효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조세지출 정책 자체 본연의 한계

점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제도 단독으로만 큰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고용을 장려하는 세제와 재정정책이 

가능한 유사한 정책설계 틀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시점에서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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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기업은 이윤이 충분히 높을 경우 세제혜택 역시 수혜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예상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2)

3) 유사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정책설계 정합성 제고 

청년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로 여러 설계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시점 ‘피보험자 수’를 고려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준 시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수치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좋

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도 ‘피보험자 수’를 기

준으로 고용유지 조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건은 존재하지만 일

인당 지원금액이 동일하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인당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전술한 두 번째 

제안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책 조건을 서로 일치시켜서, 청년추가고용장

려금을 수혜받은 기업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도 같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 현재 각 정책의 지원수준을 줄이면서도 더 

큰 정책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고용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특성별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조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기존 연

구에 거의 부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이론모형을 구

축하고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것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다 설득력 있는 학술적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이끌

42) 부차적으로 비용이나 매출을 성실신고하는 유인 역시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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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기업의 수익성을 기반

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수익성이 존재하

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고

려하였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는 수익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체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수익성이 서로 다른 사업체가 이러한 재정 및 조

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때 보다 통합적인 정책

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조정비용에 따라 고용수준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여러 측면에서 심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고용조정비용에 대한 근사변수(proxy)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서는 동일한 고용

조정비용에 따른 사업체의 유형별로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단축

형 분석(reduced-form analysis) 차원에서 두 정책에 대한 일관된 분석이 필

요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을 통하여 

고용조정비용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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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김문정·오종현·조원기

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고용정책을 설계할 때 고

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만약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상이하다면, 기

업들은 동일한 고용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문제는 낮은 

노동조정비용을 지닌 기업이 순고용창출 없이 정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

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설계자는 노동조정비

용이 낮은 기업에 더 엄격한 수혜조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

들은 노동조정비용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노동조정

비용에 대한 정형적 사실을 구축하였다. 둘째, 자발적 이직률과 인적자원관

리 부서 존재 유무를 기반으로 노동조정비용을 수치화하였다. 셋째, 노동조

정비용이 존재할 때 기업의 최적고용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

대세액공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조정비용이 존재할 때의 정책의 효과를 실

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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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ment Policies and Labor Adjustment Costs:
The Case of Subsidy and Tax Incentive Programs for Youth 

Employment

 

Moon Jung Kim, Jonghyun Oh, Wonki Cho 

In this report, we propose that firms’ labor adjustment co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policy maker designs employment policies. If firms 

have different labor adjustment costs, they will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employment policies. The problem is that firms with low labor 

adjustment costs may exploit the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without creating net employment. To prevent this case from happening, 

the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designed such that firms with low 

labor adjustment costs face stricter policy qualification. Authors investigate 

firms’ labor adjustment costs issue in various aspec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policies. First, stylized facts about firms’labor adjustment costs 

are investigated. Second, voluntary unemployment turnover rates and 

whether to have 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 

considered to approximate the level of labor adjustment costs. Third, a 

theoretical model is established to investigate how the optimal 

employment is chosen in the presence of labor adjustment costs. Fourth, 

the authors empirically investigate policy effects of subsidy and tax-credit 

programs for youth employment while taking into account labor 

adjus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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